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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행사 개요

口 일시 .장소

o '07.11.22(U-)/ 14:00-17:30,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 대회의실

口 진행 순서

사회 : 김호성 출입총괄팀장

리..-U.h.:.치 간: :. 내 용 발 료 차

114:00-14:101 남북출입사무소장

비무장지대 남북철도도.뢰 김진무, 국방연구원
114:10-14:30]

제l주제 통행 개선 방안 .안보전략센터 연구위원

114:30-14:401 질의 응답

민족내부거래 부합
114:40-15:001

제2주제 3통 제도화 방안 국민대 법대 교수

15:00-15:인 질의 응답

|l5:10-15:피 휴식

도라산 물류센터의
115:20-15:401

;f13주제 효율적 운영.관리방안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115:40-15:501 질의 응답

남북 열차 운행에 따른 안병민/ 교통연구원
115:50-16:101

제4주제 철도 이출 활성화 방안 북한교통정보센터장

|l6:10-16:20| 질의 응답

|l6:20-16:30| 휴식
문산-봉동간 화물열차 임동호, 코레일

116:30-16:50] 운행 및 분계역
제5주제 남북철도사업단 차장

운영방안 검토

116:50-17:001 질의 응답

남북통신 현황과
117:00-17:201

;f16주제 발전방향 K T 남북협력지원2부장

117:20-17:301 질의 응답

117:30-17:35 남북출입사무소장





<제l주제>

비무장지대 남북 철도도로 통행 개선 방안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연구위원

l. 개 요

o 현재 개성공단 방문 위해서는 개성공단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방북초청장

이라는 형식의 북한 허가를 받아야 하고/

- 방북 신청 및 처리에 최장 l달 이상 소요되고 또한 일정변경 불가능

- 출입경 시간도 제한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대북 교역에 종사하는

기업인들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통행문제 제기

o 따라서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저해함을 물론 생산원가의 상승요인

으로 작용하는 등 남북경협의 발전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음

-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을적인 통행제도로 개선할 필요

2. 현행 통행 제도

口 2(脚6년 이후 통행제도 개선 노력

o 북측 통행검사소 본건물 가동으로 출입수속 간소화

o 출입시간대 대폭 확대(하루 3회 .> 하루 2l회)

o 지정 인원 및 차량에 대한 단독통행증 발급/ 출입증체제 이행 전까지

초청장제도 부분적으로 폐지하는 등 출입절차 간소화 시행

o 출입신청 기간이 과거 3o일에서 개성공단관계자에 한하여 7일로 단축

o 무선인식기술(RFID)을 이용한 통행체계 구축/ 남북 clQ와 관리위원회

상호간 RFI豫 시스템 연계방안 추진

1



口 현행 통행 제도

린 출입증 신청 : l7일전

o 출입증 :l회(7일이내) 출입예정자

o 체류증 :단기(3개월이내) 출입예정자

o 거주증 :장기(l년) 출입예정자

A 초청장 신청

o 최초 방북자 :lo일전(최초 방북자는 통일교육 이수 필수)

o 기 방북자 : 3일전

o 출입시 마다 북측에 초청장 신청 및 발급/ 출입계획 및 사진명단 제출

(개성공단 근무자도 출입시마다 사진명단 제출)

o 방북 일정 변경 불가/ 사전에 지정된 날자 이외 방문 불가

o 방문기간 연장 및 축소 불가능/ 필요시 재입경 수속 필요

o 방북대상자 초청장 발급 거부 사례

A 출입통행계획 승인 요청

o 통일부 - T 국방부 . > u N c 와 북측 군부

o uNc에 2일전 통보(특별한 사유 없으면 승인절차 생략)

보 통행 시간 및 방법

o 통행 시간 :07:00 ~ 18:00(4월 - 9H), 08:00 ~ 17:00(10월 - 3월)

o 통행 방법 : 3o분 단위로 편대 구성하여 통행/ 하루 약 2l회 통행

o 통행검사소 운영 기간 : 연간 8o여일 휴무

o 방북 소요 시간 : 3피시간 소요

* 광화문(7:30)U도라산 CIQ(9:30)-U북측 CIQ(10:30)-U공단 도착(犯: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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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문제점

o 2oo6년 무역협회 조사 결과 대북 교역 사업자의 애로사항 중 통행

및 통신 애로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지적

o 필요 인원이 적기에 방북할 수 없어 안정적인 기업활동 곤란/ 방문

대상자에 대한 초청장 거부 사례

o 입주기업의 대표/ 바이어 등의 경우 업무조정이 불가능

o 기계고장으로 수리하기 위한 기술자의 개성공단 도착시까지 해당

설비의 작업 중단/ 막대한 손실

o 방북시 3시간 이상 소요/ 실제 개성공단에서 체류시산은 4-5시간에

불과/ 효율적인 업무수행 애로

o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의 확대 등 남북경협의 대폭확대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여 인원 및 차량 증가가 예상되나 현행 제도로는

원활한 통행보장 곤란

3 .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

口 방북 숭인 절차

A 문제점

o 남북경협 사업자가 방문시마다 신고/ 초청장 제도 유지

o 개성/ 금강산 사업 관계자는 대부분 수시방문자임에도 불구하고 매

방문시마다 북측의 초청장 신청 및 승인 필요

o 초청장은 방북 2주-l개월 전에 승인 신청 필요/ 불시 방문 불가

o 방문시마다 사진 명단 제출 필요/ 과다한 사진 소요

린 . 개선방안

o 여권 개념의 l인 l방북증 제도 도입

- 방문 목적에 관계없이 5년 유효기간의 방문증명서 발급/ 승인된 방문

기간 동안 별도 신고 없이 자유 방문

o 출입증(초청장)을 vlsA 형태로 개선 위해 북한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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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F脚제도 조기 시행 위한 남북출입사무소간 데이터통신 연결

- 금강산 관광객 명단 통보제도 단축 및 폐지

- 북한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출입제한 남용 금지

口 군사분계선 출입통행계획

린 현황 및 문제점

o 통행 절차

시 간 조치 사항

l- 민원인 l 통일부장관에게 방북 승인요청

民 j * M D L 통행계획 및北초청장 제출
2-3일전 l- 통일부 f 군 상황실에 통행계획 통보(인터넷 이용:

.-군상황실 ) uNc에 통행계획 숭인요청(E-Mail)
|- U N C -) 군 상황실에 통행계획 승인(E-MailU
j- 군 상황실 ->북한군에 통행계획 승인요청(FAx)

i일전 l 軍
l- 북한군 l 군 상황실에 통행계획 승인(FAx:
.- 승인된 시간에 통행

통행당일
* 군 : 통행인원 및 차량에 대한 확인 및 호송

* 남북간 합의: r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잠정합의서J (mi-a)

* 북한군-uNc간 합의 : r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의 합의서J

(경의선 :'00.11.17, 동해선 :'02.9.12)

o 긴급 출입 요청 불가/ 지정된 출입시간에만 출입 가능

o 최초 왕복 통행계획을 제출/ 제출된 복귀시간 변경시 변경계획 수정

통보 필요

린 개선방안

o 민원인 /출입통행계획/ 신청기간 단계적 폐지

- 국방부-uNc간 양해각서 개정 통해 출입통행계획서 제출 시기 단축

(2일전 통보 -> l일전 통보 -> 폐지)

o 남북 군사당국자회담 통해 비무장지대 /연중무휴 자유통행/ 추진

- 현재 시간단위 통행계획 방식을 일일 단위로 통행계획 변경

- 연중무휴 통행(24시간/ 365일 자유 통행)

- 군사분계선 출입차량 선도안내 폐지/ 군상황실에서 cc-Tv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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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통행 심사 절차

린 현황 및 문제점

o 현재 출입심사기관(법무부/ 관세청/ 농림부 등)은 수출입절차를 준용

하여 독자적으로 심사

- 방북자는 관련기관에 중복 서류 제출

린 개선방안

o 육로통행절차 정보화사업 통해 one-stop 서비스체제 구축

- 관련기관별 유사 및 중복 서류 통합 및 정보 공유

- R F I D 기술을 이용한 통행시스템 도입/ 출입심사 시간 단축

- 금년중 RF理시스템 북측 설치/ 6개월 시험가동 후 본격가동

- 현재 남측에는 RFID시스템 시범운용중/ l2월부터 본격가동

o 민족내부거래의 취지에 맞는 통관 및 심사제도 마련

- 현재 수출입규정 준용체계를 민족내부거래에 맞추어 법령 개정

o 대북협의 추진

- 남북출입사무소간 전산망 연계로 양측간 심사정보가 실시간 공유

- 민족내부거래원칙에 맞는 출입절차 간소화 방안 협의

4 , 검토 및 조치사항

口 조치사항

o '06.2월 우리 군은 상시통행개념의 r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

구역내에서 철도 및 도로를 이용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안)J 을 북측에 제시

- jal2조 6항/ "남북관리구역 통행은 연주무휴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통행시간은 5월천월까지는 o6시부터 l9시/ 3월/ 4월/ 9월/ lo월은

o7시부터 l8시까지/ ll월부터 2월까지는 o8시부터 l7시까지로 하되/ 상호

승인된 출입일내에서는 편리할 때에 출입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출

다만/ 통행에 필요한 조건에 대하여는 찰방이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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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된 합의문에는 /연중무휴/ 및 주어진 시간내 /자유통행/ 개념 포함/

그러나 /24시간 자유 통행/ 개념 미포함

口 검토 과제

린 출입승인절차

o 검토 결과

- 북측과 출입승인절차 개선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 체결 협의

- 통일부가 발급하는 '방북증/은 여권 개념으로

- 북측이 발행하는 초청장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발급하는 상시

/출입증/으로 대체하여 w s A 개념으로 활용

- 방문목적과 상관없이 승인된 방문기간에서는 별도의 북측 승인 없이

자유방문 허용/ 출입증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횟수에 제한 없이 출입

가능하도록 허용

A 통행계획 u N c 통보시간 단속順경 : 48시간->24시간-T폐지

o 비무장지대 출입 규정

- 남북관리구역은 북한군-uNc간 "비무장지대의 일부"라는 전제하에

일부 구간 개방 합의('02.9)

남북왕래 인원/ 물자는 정정협정에 근거/ 유엔사령관 승인 후 통행

가능/ 단 순차적인 관할권 행사절차 따라 대북 통보(24시간전) 제출

o 검토 결과

- o3년 5월27*a UNC-국방부간 합의서에 따라 2일전 승인 요청을 합의

- 현재 u N c 에 통보/ 승인절차는 생략

- u N c 와 북측에 통보하는 양식을 통일하고 온라인시스템 개발시 시간

단축 가능

- 북측 접수시간에 읍통성이 있을 경우(전일 l8시까지 접수 가능하다면)

시간 단축 가능(uNc와 협의 예정)

만약 출입승인절차가 여권과 비자형식으로 변경될 경우 u N c 에 통보

만으로 가능, 이 경우 출입사무소 창구에 u N c 창구를 설치하여 입출경시

통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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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 호송 폐지 : c c T v 등 감시수단 보강하여 대체

o 비무장지대 군 활동 목적

- 각종 우발상황 발생 가능 지역으로서 군 기본 작전활동(순찰/ 경호/

경비) 필요

- 북한군/ M D L 통과시간 미준수시 무단침범 간주/ 안전통제장치 필요

- 사전승인/ M D L 통과시간은 현 정전협정 및 남북합의에 의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

o 검토 결과

- 자율통행시/ 호송 폐지/ 기동순찰대 운용 검토

- 북측지역내 통과시 호송폐지 문제는 북측과 협상 필요

- 현재까지 북측의 태도는 남북이 문제이지 북측은 호송폐지에 문제가

없다고 함

린 통행시간대 확대 : 08:30-17:40(현행 )-)06:00-22;00-U24시간

o 검토 결과

- 남북총리회담에서 07:00-22:00로 통행시간 확대하도록 금년내 통행절차

개선에 합의

o6년2월 북측에 제시된 합의서(안)에 통행시간대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 통행 관련 군사회담 재개시 북측과 협의/ 그러나 24시간

및 야간 통행 문제는 미포함

- 야간 통행시 남북 상호 오인에 의한 우발상황 발생가능성 상존/ 남북

상호 야간 인원/차량 통행 추적 제한

- 경계초소 확충/ 야간 감시장비 설치 등 추가조치 필요

- 북측의 태도는 우리 측의 문제이지 북측의 문제가 아니므로 우리 측이

해결하면 가능하다는 입장

보 지정된 통행시간 폐지 : 현 3o분 단위(경의선 l일 23회/ 동해선 5회)
l 일 일 단위로 상시 출입

o 검토 결과

- 통행주기 없이 자유통행시 남북간 상호확인 및 협조 제한/ 이동간

우발상황 발생시 대처 제한/ 군의 기본임무(안전책임) 수행 제한으로

안전통제상 폐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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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별 통제는 유지하되 현 3o분에서 2o분으로 점진적으로 단축

가능

- o6년 2월 북측에 제시된 합의서(안)에 지정된 통행시간 폐지를 포함/

통행 관련 군사회담 재개시 북측과 협의

- 북측은 주민들에 대해서도 통행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있는 바 우리

측의 자유통행 제안에 소극적 태도 견지

- 북측의 태도는 우리 측의 문제이지 북측의 문제가 아니므로 우리 측이

해결하면 가능하다는 입장

총리회담에서 통행시간 확대와 함께 통행시간대에 편리하게 출입

하도록 통행절차 개선을 합의/

- 이재정장관/ "편리하게"의 의미는 //횟수에 상관 없는 출입w으로 정의

하여 상시출입이 가능할 것임을 시사

보 연중무휴통행 : 285일(현행) -U 337일 (일요일 통행) -U 365일(북측

기넘일 통행)

o 검토 결과

- 현 clQ 상황실/경비실 편성 및 임무수행 고려시 휴일 근무 제한/

현 경비대 편제 보강시 가능

- 북측은 자신들의 근무가 남측의 통행을 위한 것으로서 남측에 봉사

하는 개념으로 인식/ 휴일 근무의 타당성이나 동기부여가 되어 있지

않음

- 북측에 휴일 근무자에 대한 수당 지급 등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 강구 필요

북측과 협의 필요

A 장기적으로 통행계획제도 폐지

o 검토 결과

현 정전체제가 유지되는 한 군 당국간 통보절차 준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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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통행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를 위한 남북간 데이터통신 연결

o 검토 결과

- 통행절차 및 시간 단축을 위해 필요성 인정

- '07.7월 제6차 장성급회담시 북측이 요구한 남북 군상황실간 통신선

현대화 관련 자재 및 장비 제공에 대한 검토 필요(광케이블/ 컴퓨터 /

유류/ 상황실 건축 등)

- 유관 부처와 협의 결과 국제규정/ 예산제한 등으로 컴퓨터/ 유류/ 건물은

지원불가 결정(북측 군에 제공하는 것은 불가)

- R F I D 시스템 연계를 위해 먼저 남cl찰리clQ간 연결이 되면 남북군

간의 데이터통신 문제는 기술적으로 해결 가능

- 총리회담에서 개성공단 인터넷과 유무선 서비스를 위해 l만회선 능력의

통신센터 건설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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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민족내부거래 부합 3통 제도화 방안

박정원/ 국민대 법대 교수

I . 남북간 3통제도 개선의 필요성

l . 남북 교류협력 확대에 따른 3통(통신 .통행 .통관) 제도개선 요구

o 남북간 육로, 해로, 항공 등을 통한 인적 .물적 교류의 증가

.금강산 관광사업의 확대와 관광객 및 관련 인사의 출입경이 증대함 黎

.개성공단 조성 및 가동으로 인한 인적, 물적 교류가 증가함 崙

o 남북출입 인원 및 물자반출입의 절차개선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 증폭

.기존 남북출입절차의 적용으로 인한 혼선 및 번잡성이 확대됨 .

.개성공단진출기업 및 공단시설운영을 위한 상시적 인원의 출입에 대한 장애

현상을 치유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됨
를

o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지구의 통신업무 불편

.남북경협사업의 추진을 위한 원활한 통신이 불가능함으로써 관련업무의 효을성

및 신속성이 저해됨
準

o 남북경협의 '민족내부거래'로서의 특수한 성격의 적용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관계발전법'상의 '민족내부거래'로서의 성격과 의미를

현실화하는 조치로서 남북 통행, 통신, 통관에 대한 현실적 적용이 요청됨 수

- 남북교류협력법의 포괄적 준용규정의 적용(출입국관리법 , 대외무역법 등)

- 이에 의거한 관련부처의 통행절차와 통관절차에서의 국경 내지 국가간 절차와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을 간과하고 있음
.

.남북출입절차에 대한 국경출입법령 및 절차의 준용으로 인한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란 의미가 퇴색됨 .

.개성공단투자기업의 생산품 반입시 관세절차와 수수료을의 적용으로 인한 비

용발생은 남북경협의 원칙과 취지(관세면제 등)등에 반하는 현상이 발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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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남북출입절차에 대한 법령의 미비와 혼선 해소

o 남북교류협력법과 관계부처 행정법규의 혼선 발생

.남북교류협력법에 근거한 준용규정에 따라 출입사무기관들의 각각의 내규 내지

고시에 따라 남북출입업무가 실행됨 출

- 부처간 업무협조의 미비에 따라 남북출입업무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존함 출

- 업무 통할과 책임소재의 부재에 따른 업무조정과 협력체제 구축을 여건이

미흡함.

o 남북출입사무소의 개소와 관련사무 개시

.경의선과 경원선의 도로와 철도의 남북출입사무소의 개소에 따른 관련부처간

업무분장의 난맥상이 표출됨 會

- 해당부처와 기관의 고유업무처리의 명분아래 남북출입 인원과 물자에 대한

엄격한 절차제도의 적용으로 인한 출입자의 불만 및 불편 초래

3 . 법령정비를 통한 3통 개선의 필요성

0 U2007 남북정상회담J s\ '10 -4선언'의 이행과 실천과제 가운데

.제5항에서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

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란지켜 나가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통행 .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합의함
零

. r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J 이행에 관한 제l차 남북총리회담

('07. 11. 14 - 16, 서울)을 통해 일부 합의함.l): 이 합의에 의해 남북경협의

확대와 정상회담의 합의내용의 실천을 위한 3통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범을

제시함.2)

l) 이를 통해 향후 구체적인 통행제도 개선방안은 l2월초 개최되는 실무접촉에서 협의.확정할 계칙임. 그 내용은

통행시간 확대에 따른 통행 제도 운용 방안에 해당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음. 첫째, 통행절차 간소화를 위한

남북 합의서 및 북측 법규 제기정 문제 등 협의하고, 남측에 이미 설차운용되고 있는 무선인식기술(RFID) 시

스템을 북측에도 연계하여 설치하여 남북간 출입업무를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협의할 계획임. 아

울러 통행 제도 개선을 위한 군사적 보장 문제는 제2차 국방장관회담(11. 27 - 29, 평양) 등 남북군사회담

을 통해 협의하기로 함. 둘째, 통신 확충은 l2월초 실무접촉 및 통신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인터밧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 방안 협의.확정하기로 하고, 개성공단 통신센터는 설계 등이 이미 완료되어 있는 만

큼 통신사업자간 협의를 거쳐 금년내 착공 / 내년말 완공 목표로 추진함. 릿째, 통관 문제는 통관장을 겸한

물자하차장을 설치하여 북측 세관원이 일일이 기업들를 들아다니며 화룰검사를 하는 기존 방식을 서류검사를

기초로 한 선별검사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며 ,우리측 통관절차도 간소화함으로써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이 편리하게 물자를 개성공단으로 반출입토록 함으로써 향후 통관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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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입법환경의 변화(북한의 적극적 자세 전환)

.임기응변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절차적 규정들이 남북교류협력의 확대를

계기로 새롭게 변화된 환경에 적합하도록 개선되어야할 여지가 큼
출

. 3통문제에 대한 북한의 자세변화

o 남북교류협력 법령의 3통문제의 체계화 요청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과 남북관계발전법의 제정과 발효에 따라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체제가 현실적인 규범력을 갖추어가는 과정에서 남북간 3통문

제도 민족내부거래에 적합하도록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함 출

. '민족내부거래'에 따른 3통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l . 현행법령상 남북간 '민족내부거래' 인정 입법에 따른 3통 관련 절차 미비3)

o 민족내부거래에 대한 입법적 근거 마련

. 남북관계발전법의 제정

- 동법 제3조 제l항(남한과 북한의 관계: 특수관계)

- 동법 동조 제2항(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관계)

- 동범 제7조: 정부의 남북경제공동체 건설노력(제l항),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의 시책수립 , 시행(제2항) 성격 규정

.남북교류협 력법의 개정

- 남북거래의 민족내부거래로 명시

- 동법 제l2조 제2항(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로 본다: 2005. 5 . 3 1 개정)

2) 통신 확충과 관련 금년내에 유선통신을 l만회선으로 확대하기 위하석 재성공단 통신센터를 착공하기로 합의

함. 기업 찰동에 필수적인 인터및과 무선전화도 2oo8년부터 개성공단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합의함. 그간

2004.6월 남북 통신사업자간 합의된 r개성공업지구 통신공급에 관한 합의서J 에 따라 현재 유선통신(전화,

Fax) 653회선을 공급중이었는데, 이 합의시에는 인터넷과 무선전화는 제외함에 따라 그간 인터넷과 이동전화

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음 수

3) 3통문제 중 통신의 경우 북한의 소극적 태도에 의해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2oo7

남북정상회담을 게기로 하여 북한이 통신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활로를 열

구 있는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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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민족내부거래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 입법 결여

.민족내부거래에 대한 법제도적 정의가 불비함 準

.민족내부거래를 구체화하는 남북간의 교역과 왕래에 대한 절차가 미흡함
를

o 민족내부거래에 대한 구체적 입법불비로 인하여 관계부처의 실행절차 미홉

.특히 관련기관의 업무처리에 있어 아전인수식의 해석에 따른 업무실행으로

남북출입절차 및 통관에 있어 불만과 고충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찰

2 . 남북출입 절차(통관포함)제도와 민족내부거래에 입각한 남북관계설정과 불

일치현상 발생

o 남북교류협력법의 포괄적 준용규정에 의한 출입제도 적용

.남북간 민족내부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간의 출입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역내거래로서의 성격이 탈색되어 남북간

민족내부거래의 성격에 불합치함 .

o 남북출입 절차 규정의 미비

.남북교류협력법상 출입절차의 포괄적 준용규정에 따른 기관별 대처로 말미암은

절차적 오류의 가능성 상존

.현재 남북간 출입에 대해서는 각종 관련기관의 행정규칙 (고시 등)으로 규정

하여 대처하고 있는 실정임 .4)

3 . 남북출입절차 및 제도의 입법체계와 내용의 불일치 현상 발생

o 현행 남북출입제도는 법체계상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마련된 것이라기

보다는 임기응변적인 법령체계하에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찰

.남북교류협력법상 제2l조에서 출입국관리법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남북은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보면, 국경을

통과하는 절차를 규정한 출입국관리법의 준용은 현실과 규팀의 불일치현상을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함 .

4) 남북간통행차량의등록및출입에관한고시 (관세청 2003-4),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관세청 94-861),

남북한왕래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관세청 90-647), 개성공업지구반출입물품및통행차량통관에관한고시(관세

청 2005-10) 등을 통해 대처하고 있음.

1 3



o 한편 앞서 살펴본대로 출입제도와 관련하여 행정규칙 (고시 )을 통하여 다룸

으로써 남북출입업무와 절차에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보다는 당해

부처의 업무에 국한한 사무를 위주로 처리함으로써 실제적인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초래함.5)

4 . 남북간 거래의 역내거래로의 국제적 인정 기반 결여

o 남북출입규정의 국가간 절차 적용으로 인해 남북출입에 대한 특별제도의

운용을 통하여 국제사회에 대한 남북관계의 특수한 지위를 법제도적으로 강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 남북간 출입제도는 이러한 기회를

무산시키고 있는 형국임 출

麗. 남북간 3통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l . 입법개선을 위한 고려사항

o 고려요소

.남북관계의 입법적 개선은 단기간의 접근 보다 기본여건의 성숙과 관련기관과

이해관계인의 이해가 합치되어야만 가능한 것임
출

. 임기응변식의 접근보다 치밀한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현실의 남북

관계의 진전에 적합한 방식이라 할 수 있음 출

.남북관계가 발전할수록 다양하고 다방면의 이해가 상충하거나 중첩되어 나타

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분석과 이해조정이 요청된다는 점에 유의

하여야 함 를

o 제도개선을 위한 단계적 해결방법

.남북간 통신 및 출입의 빈도와 범위를 고려하여 현행 법령의 개정 또는 새로운

입법안의 제정, 기존법령의 통폐합 등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음
주

.여기서 고려하여야 할 것은 남북간의 출입이 관계개선의 진전에 따라 유동적인

상황이나, 궁극적으로 남북간 교류협력이 점차 확대 발전되어 나아가는 점에

기초하여 접근하여야 함. 기본적으로 남북간의 출입제도는 적대적 상황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체제의 발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

5) 출입절차의 엄격함에 따른 시간손실과 경비과다 초래, 부처간 협조체제 미비에 의한 행정과다현상 초래, 관세

젼차의 적용에 의한 남북출입기업 및 기업인의 블요한 수수료 납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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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중장기적 대응방안

o 남북출입제도의 통합입법방안

.의 미

- 남북간 왕래와 거래에 대한 통합입법방안으로서 남북교류협력법제와 남북

관계법령과의 법체계상 이상적인 형태로 구상하고 접근함 출

- 남북교류협력법령과 별도로 남북출입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정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명실공히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기반한 제반 출입절차에 대하여 규정함 출

.장 점

- 법령체계상 명확한 남북관계의 정립을 기반으로 한 법제정비에 해당함 雌

- 남북관계의 업무, 특히 남북출입과 관련한 제반 행정체제의 정비와 업무통할

등에 대해 잘 정비된 상황을 전제로 함(남북간 통행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합의에 의해 그 기반을 형성하교 있는 것으로 여겨짐)

.단 점

- 현재의 남북관계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법령체제 아래 출입제도에 대한 법률제정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법제여건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燎

- 현실적으로 전개되는 출입과 관련한 문제점을 법률제정을 통하여 완전하게

해결하기에는 입법절차의 완성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현실적으로 발생

하는 남북통행과 통관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마련하는

법제적 대응으로는 미홉함
출

o 입법안

.남북간의 이른바 3통(통행, 통신, 통관) 절차에 대한 입법안 마련

. 3통법제의 제정에 의한 남북간의 출입제도의 법제화 기반조성

.이른바 '남북출입 (통행 .통관 .검역)에 대한 법률'(안)의 입법화 추진6)

-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관계발전법 등의 법률에 의거한 특별법안 제정

6) 이에 대해 '개성공단지원법'상 조세, 왕래 및 교역등에 관한 특례규정(제4장 제l6조, 제l7조)을 두고 있음.

이를 통해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 장려와 촉진을 위해 개성공단에 투자한 남한 주민에게 조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 마련할. 구체적인 조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내용에 따르도록 하여 조세특례를 조세특례

제한법에서만 정하도록 한 조특법의 취지를 존중하고 있음. 또한 관세법에 의한 물품반출입 및 통행차량에 대한

통관심사,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준용되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남북왕래자에 대한 출입심사를 내국간 거래에

맞게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함(제l7조 제l항 및 제3항). 개성공단의 인원출입과 물품의 통관시 출입국관리법

및 관세법 등 외국에 적용되는 규팀을 그대로 남북관계에 적용함으로써 내국간 거래의 취지에 반하고 많은

분편 야기한 데에 대한 조치라 할 수 있음. 아울러 수시방문자가 매 방문시 마다 이행해야 하는 방문신고를

일정 조건에서 면제할 수 있는 특례를 정할 수 있게 함(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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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단기적 대응방안

o 의 미

.국회에서의 입법을 통한 해결방안이 현실적으로 많은 난관이 예상되는 만큼

남북관계의 현실적 대응이라는 현재성을 감안하여 접근함 출

.남북관계가 안고 있는 기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남북간 출입제도에 대한

현재의 법령을 활용하여 민족내부거래의 성격을 감안한 절차를 마련함 .

o 장 점

.개성공단의 활성화를 계기로 하여 출입제도의 불편을 호소하는 출입자들의

요구에 대응함
等

.입법절차의 시간적 소요에 대응하여 남북출입제도의 현실적 대응으로 수요에

즉응하는 방법으로 유용성이 있음 출

.현실적으로 남북출입제도로서 통행과 통관절차에 대하여 행정입법을 통하여

해당부처에서의 처리지침과 고시 등의 절차와 방법을 차용하여 통일부 통합

규정안을 마련하여 실행할 수 있음 .

.법적 근거로서 남북교류협력법의 시행령을 통해 접근이 가능함 출

.남북통행과 통관에 따르는 관련부처의 해당 고유업무의 주장에 의한 문제의

소지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현실적인 면에서의 유용성이 크다 할 것임 .

o 단 점

.남북교류협력의 입법체계상 문제점을 그대로 둔채 임시방편적인 법제도적

대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따를 수 있음 를

.남북출입제도의 법률적 근거가 아니라 행정입법으로서 고시 등으로 규을함

으로써 그 절차에 대한 법규성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

.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한 위배문제와 행정입법 만능이라는 비판 가능성이 상존함
찰

.기존 관련부처의 법령과의 상충문제의 해소가 전제되어야 함
準

o 남북통행 및 통관절차의 제도개선 (안)의 검토

남북교류협력법 및 남북관계발전법의 근거규정 검토 및 개정

준용규정의 검토

남북통행 및 통관 등에 대한 관련규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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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통행과 통관업무에 대해 기존의 관련업무부처의 통일부로의 이관문제의

해소가 전제되어야 함 準

. 예컨대 출입국관리업무의 법무부, 관세업무의 관세청등의 남북통행 및 통관

업무와 절차에 대한 당해부처의 관련입법사항의 통일부로의 이관문제는 남북

출입사무의 이행에 있어 통일부가 주무가 되는 직제개편 문제와 연계되어 있음
출

- 남북출입사무에 있어 통일부가 주도적 역할과 기능을 맡고 있는 현실에서

출입사무에 대한 통일부의 책임과 권한이 맡겨져야만 남북간의 통행과 통관에

대해서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라는 성격과 의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財. 민족내부거래에 입각한 3통 제도개선 (안)

-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의 출입을 중심으로 -

l . 법적 근거

.헌법 제4조: 평화통일조항. 평화적 통일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대한

국가의 책무 수행

.남북교류협력법 (제3조, 제l2조제2항) 및 남북관계발전법 (제3조)의 민족내부

거래 규정에 의한 구체화 입법의 일환으로 추진

-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제2o조에 의거한 특례규정의 입안

.육로통행 및 통관에 대한 남북간 합의서 : 남북기본합의서상 남북간의 거래와

교류는 민족내부거래와 교류로 규정하고 있음
주

-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에 대한 남북간 합의서

- 남북합의서의 현실적 규범력의 확보, 법적 구속력의 인정

2 . 입법개선방향

o 현행 법제도적 문제점의 개선조치 마련(국내법적 정비)

.개성공업지구 출입절차에 따르면, 인접지역 육로출입에 있어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채 국가간 공항, 항만출입에 따른 통행 및 통관절차에

적용되는 출입국관리법 . 관세법 등을 기반으로 한 고시에 의한 절차제도가

적용되고 있는데 대한 개선이 필요함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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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컨대 인원에 대해서는 방문증명서 , 출발보고, 도착보고. 검역질문서 , 휴대품

세관검사 등이 실시되고

- 차량에 대해서는 수송장비운행승인 , 통행차량증명서 , 차량출발 도착보고 등의

절차가 따르고 있음
찰

.한편 개성공업지구물품 반출입에 대한 통관절차의 경우,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에 근거한 행정고시 (개성

공업지구반출입및물품및차량통관에관한고시 )를 통해 통제하고 있음 等

- 예컨대 남북간 물품반출입에 대해 수출입신고절차를 적용함으로써 개성공단

투자 및 입주기업의 시간과 비용의 과다지출을 발생하고 있음
출

- 구체적으로 남북물품 반입시에도 국가물류전산망 : ED K E le c t ro n i c D a t a

Interchange)전산망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이 때 그 서식이 매우

복잡하고 반드시 관세사의 행정사항에 대한 대행 행위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으로써 수출입면장의 발행과 같은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음
를

- 또한 반출입물품에 대하여 세관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출

.군사분계선의 통과문제 개선 : 남북관계가 안고 있는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의 하나로서 군사분계선의 출입과 통행은 복잡하고 불합리한 절차로써

개성공단사업의 최대한의 장애요소로 등장하고 있음 출

- 기실 군사분계선의 출입문제는 남북의 군사적 신뢰구축의 실재와 연계하여

다루어져야 하는 사안이나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지구의 개방과 관련하여

특수한 사정에 따른 절차에 합의하고 있는 만큼 보다 개선된 절차적 규정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것임
를

o 법적 제도적 지원체제의 기반조성 및 확충

.남북관계가 분단국이 특유하게 내포하고 있는 특수관계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

하고 이를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구체화 입법으로 현실화하는 조치

.남북인적왕래 및 대북교역에 대한 출입, 관세, 검역사항 등에 대한 민족내부

거래로서의 특수한 성격에 상응한 조치로의 전환

.남북출입제도(통행 및 통관)와 업무의 통일부 체제를 주축으로 하여 관장토록 함 .

.남북교류협력의 발전 추이를 고려한 단계적인 조치로서 모든 남북간의 출입에

적용하기 앞서 우선적으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 대한 육로출입

(인원왕래, 열차 및 차량운행. 통관 등)에 있어 우리 측의 인적 왕래와 물품

반출입 등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임 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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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남북출입제도와 관련한 관련부처의 해당업무처리를 위한 행정입법은

남북간 민족내부거래라는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

하고 있는 것임 출

o 남북통행 및 통관제도 개선을 위한 추진사항

. 앞서 언급한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지역에 대한 출입제도의 개선을 위한

특례의 합법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제시함 찰

- 남북교류협력법상 출입국관리법 , 관세법 등 준용규정의 법규성 검토 및 개정작업

.남북출입업무에 대한 통일부 체제하의 업무관장에 대한 근거법제화 작업과

병행추진함 準

. 출입사무의 업무의 협업체제라는 특징을 반영하되 , 유기적인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관련부처 (법무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관세청

등)와의 업무의 유기적인 통할의 가능성을 높여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3 . 남북출입 (통행 및 통관)에 대한 특례 규정

(l) 근거법령

.남북교류협력법 제lls : 남북왕래에 대한 심사규정에서 남북출입에 있어

인원의 왕래에 대한 심사업무는 대통령령에 의해 가능하도록 하여 통일부 고유

업무영역에 해당하므로 출입국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러나 동법 제2l조는 운송장비등의 출입관리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69조에서 제7 6 s )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출

.심사절차의 간소화와 관련하여 방문증명서의 전자식카드의 발급에 따른 조치

(출입신고서 제출 생략)등을 통해 이미 개선되어 왔으나 물자의 반출입과

관련한 제도는 준용규정의 적용에 의해 엇갈린 대응책을 가져올 수 있는

한계가 있음
準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제2o조에 의해 남북인원왕래와 접촉, 물자의 반출입의

승인절차 등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 문제해결방법으로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작업을 통한 접근방법이 바람직

하지만 이는 장기적인 입법개선방안으로 의미가 있으며 , 현실적 대응방안임을

고려하여 행정입법의 형식으로 개선조치를 마련할 수 있음 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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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의 육로 출입과 통관 등의 특정지역에 대한

업무에 있어 특례제도의 운영은 현실적이고 단기적인 대안으로 여겨짐 출

(2) 남북통행 및 통관절차의 제도개선 (간소화) 방안

l) 남북의 통행절차의 간소화방안

.남북출입 인원과 차량 통행절차의 간소화 방안: 인원은 방문증명서 , 차량의

경우 통행차량증명서에 의해 통행절차로서 신고서식의 생략 및 폐지함(신고

절차의 간소화 유도). 구체적으로 인원에 대한 출발. 도착신고서를 폐지하고 를

차량의 경우에도 출발 및 도착보고서 , 검역질문서 등의 신고서식을 폐지함 출

.남북출입 인원에 대한 초청장 등의 절차 개선: R F I D 카드식 출입증 발급으로

출입시스템을 개선함.7)

2 ) 물품반출입시 통관절차 개선

.수출입절차 적용을 완화함(남북교류협력법상 반출입절차로 개선)

- 개성공단의 반출입시 관세사를 통한 EDI전산만을 통한 신고, KT-n et를

통한 화물적하목록 제출 등의 복잡한 절차 및 서식의 생략

.우리의 수출입신고서식이 9o여개 항목에 이르러 매우 복잡하여 관세사의 원조

없이 이를 처리하기는 곤란한데 이를 개선함 출

- 개성공단의 입지적 여건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반출입신고서식을 대폭적

으 로 간소화: 신고서 제출만으로 신고절차 완료

.통관절차의 남북공동처리화 방안 모색

- 장기적이고 이상적인 과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남북간 경협이 제대로의 괘도에

오르고 남북이 공히 상당한 통행과 통관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제도적 절차의

시스템화가 정착되는 시점과 단계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 남북이 각기 물자반출입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신고서식의 단일화조치를 검토함 출

- 구체적으로 반출입신고시의 경우 신고서를 남북의 출발지 세관에 제출하고

도착지세관에는 그 사본제출로 간소화할 수 있음 .

- 통관시 세관검사의 경우 남북의 세관원의 공동 내지 교차파견제도와 합동

검사체제의 도입을 검토

7) 2007 남북정상회담 선언 이행을 위한 제l차 남북총리회담(2007. 11. 14)에서 통행절차의 제도적 개선방안으

로 이에 대한 간소화방안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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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사분계선의 출입제도 개선

o 남북간 군사분계선 출입제도 개선에 대한 합의와 합의서 채택

.남북간 군사분계선 출입 및 통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보충함
출

- 2003. 1. 27의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를 임시도로에서 본 도로로의 개통에 상응한 본 합의서의

채택을 통해 남북간 통행 및 출입에 대한 기본제도 정립

.군사분계선의 특성상 남북의 군사적 보장의 합의하에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나

남북간의 통행 및 출입에 대한 간소화 조치를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개선

조치라 할 것임 출

- 현재 군사분계선을 출입을 위해서는 사전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 계획에

의거하여 출입하도록 한 절차는 남북출입에 있어 매우 번거로운 장애로

등장하고 있음
聲

이에 사전출입계획의 제출절차는 군사분계선의 입출경 당시의 출입현황을

제출하여 추진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사전계획의 변경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석 나아가는 것이 필요함
零

o 개성공업지구에의 출입에 대한 상시체제 구축

.개성공단으로의 입경과 출경시간의 제한으로 인하여 원할한 공단업무에 장애을

초래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입출경시간의 완화 내지

제한의 폐지가 필요함.8)

- 실제로 개성공단으로의 출입 및 통행도로는 현행 남북의 군사적 작전권에

있어 군부의 안내와 유도에 따라 출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찰

.남북 군부의 활동은 각기 관할구역의 경계에 국한하고, 궁극적으로 도로통행의

자율적 수행을 추진함
출

- 기실 개성공단으로의 출입을 위한 도로의 경우 출입인원과 차량의 도로이탈을

불가능한 지역적 상황을 갖추고 있음을 고려함 찰

8) 이와 관런하여 개성공단의 통행 및 통관의 간소화와 입주기업의 편의도모를 위해 북측군부의 통행검사제도가

폐지되라 입출경의 릿수도 증가(4회에서 23회 3o분간격으로 운행)시키고, 투자자 및 바이어의 신속출입을 위

해 신속구호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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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3통 제도개선을 위한 특례규정 검토

- 통행 및 통관을 중심으로 -

l . 총 칙

(l) 목 적

.근 거

-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 이행, 남북교류협력법 ,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간

민족내부거래의 실천적 입법조치의 하나로서 중요한 의미를 반영함
출

- 남북간 차량도로운행 및 열차운행에 대한 합의서, 관련 관세청 고시의 통합

방안 고려,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체류, 거주 규정 등 남북

관계의 특수한 상황과 지위를 법제도화하는 절차적 조치를 마련함
會

.배 경

- 남북간 민족내부거래관계의 실천적 기초를 마련함: 국가간 관세 및 출입국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 남북간 출입 및 통관과정의 새로운 접근절차를 마련

하고, 남북간 교역물품의 통관 및 원산지확인을 위한 처리의 절차적 규정을

통합함.

.기본목적

- 명실상부한 남북간 민족내부거래관계의 실질적 이해관계를 현실화하는 차원

에서 남북간 인적 교류와 교역의 원활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설정함.

- 기존의 남북의 통행 및 통관에 있어 준용법령의 적용례에서 벗어나 이에 관한

특례적 규정을 통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통행

및 통관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입법적으로 대응함 출

- 궁극적으로 이러한 입법조치를 통해 남북간의 분단국의 특유한 관계성을 법

제도화하여 '남북관계의 특수한 지위 내지 위상'에 대한 대내외적 공표라는

의미를 제시할 수 있음 출

* 입법대응

- 현실적으로 해당 업무에 대한 행정고시 등 행정규칙의 통합적 규정으로 대응

하고 있으나, 발전적으로 이런 남북통행 및 통관에 대한 통합적 규정은 향후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서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음을 전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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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의 정의 및 적용대상

l) 남북통행차량 및 철도

o 남북통행

.'남북간통행차량의등록및출입 에관한고시'의 정의규정 (제l-2조)를 참조함 출

.이 규정의 관세법 내지 대외무역법 등 국가간 무역을 전제로 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 남북간 민족내부거래의 특성에 합치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들 법령에

따른 남북간통행 및 통관이 국가간 무역의 대상으로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기술상 이들 법령의 절차적 내용의 적용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零

.남북간 출입절차에 있어 필요로 되는 증명서 등의 기입과 제츨에 있어 통일부의

기본적인 절차에 따른 간소화방안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等

- 이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 있어 '관세' 또는 '관세법'에 대한 용어를 가급적

민족내부거래를 특성화할 수 있는 용어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 한편 통행차량증명서의 확인 등에 있어서도 세관장이 실시하기 보다 남북

출입관리소장의 관할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 민족내부거래의 기본취지에

합당한 것임
等

2 )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

.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 / 규정 참조

. '반출입물품'에 대한 관리규정에 대해서도 남북출입사무에 특성화된 서식과

절차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남북교역물품의 적용범위 내지 근거규정은 위 동고시의 범위 참조, 이 경우

에도 국가간의 교역물품에 대한 규정적용의 근거법령의 제시는 이로 인한

남북간 교역의 국가간거래가 아닌 단순한 근거범령으로서의 의미에 국한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찰

2 . 남북출입 (인원 , 차량)

(l) 남북출입인원에 대한 출입

.남북교류협력법 및 그 시행령상 '방문증명서' 제도 적용(상위규정의 적용)

.동 증명서의 발급절차 등을 통하여 인원에 대한 통행절차 간소화

* 개성공업지구 출입 .체류 .거주규정 (제8조)에 따른 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출입증을 초청장발급에 소요되는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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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가능한한 절차간소화 방안으로 이를 규정에 산입하는 방안을 검토함 출

* 실제로 남북출입관련 이른바 RFID 카드식 출입증의 발급에 따른 출입절차의

간소화에 상응한 제도의 도입에 대한 남북간 합의 도출함 .

(2) 통행차량의 등록 및 증명서 발급

.통행차량의 경우 통일부의 수송장비운행승인과 세관의 통행차량증명서를

발급받고. 군사분계선의 출입계획에 의거하여 출입경계획을 신고하도록 하여

매우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통행차량의 경우 인원출입과

병행하여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매번 이루어지는 출입심사절차를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서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 기간내 수시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함 출

- 이 경우 소요되는 각종 신고서식의 폐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출

- 예컨대 출발/도착신고서 , 차량출발/도착신고서 , 검역질문서 등의 서식의 폐지

검토

- 관할 세관장의 출입증명서 발급에 관한 규정의 경우도 가급적 남북출입사무

소장의 업무관할로 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출

3 . 남북교역물품의 통관

o 관세법상의 수출입통관절차의 개선

.남북간 반출 .입절차로 전환함 를

- 수출입신고서의 개선: 반출 .입신고서료의 개선

.북한물품의 반출입절차에서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에 의한 수출 .입

신고서의 작성방법을 개선함 출

- 신고서식상 수입신고서 양식의 사용에서 남북간 반출 .입에 따른 신고양식의

신규작성, 이 양식에 의한 신고절차 마련

. 관세사를 통한 E D i 전산망상 신고제도의 특례인정 (남북간 반출입의 별도의

통계수치 활용, 남북간 반출입에 대한 전산망 이용의 편의성 확보 등 방안

도출)

. 남북간 반출입에 대한 신고의 경우 인원의 통행과 관련하여 대폭 간소화된

절차적용의 필요성에 대응한 제도개선

- 남북간 교역 주체의 편의와 이익을 고려하여 관세사의 중개를 통한 수반

경비의 절감을 위한 조치를 제도화(반출입신고 서식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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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에 따라 남북간의 협의와 합의에 따른 남북간 물자의 반출입에 대한 신고

서식의 단일화 추진,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함 출

o 원산지 증명과 반출입

.남북간 원산지 표기에 의한 반출입의 경우의 절차와 방법은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관한고시 / 규정(U13, 4 . 5장 참조)

.원산지 표기 등에 대한 북한과의 합의사항의 이행사항을 확인함
주

4 . 출입차량검사 및 휴대품통관

.출입국관리에 준하는 규정과 절차적용(관세통로의 경유, 관세법 준용)으로

남북간 민족내부거래 관계를 설정하지 않고 있는 현실 제도를 개선함 準

. 앞서의 차량 출입제도의 개선에 준하는 절차로 개편함 출

- 출발/도착보고서 등의 서식 생략

5 . 보완사항

(l) 본 특례의 적용대상 및 지역

.기본적으로 남북간 인원 및 육로(차량, 철도)통행 및 통관의 일반규정에 해당함 출

- 예컨대 개성, 금강산 등의 지역에 대한 일반적용 규정이 됨 출

- 지역상 특성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별도의 특례사항 규정의 필요성 인정됨 출

- 남북간의 통행과 통관의 경우, 쌍방의 협의와 합의에 따른 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할 수 있는 만큼 남북관계의 진전도에 상응한 통행 및 통관절차에 대한

간편화와 편의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톨

* 남북간 합의에 있어 상대방의 절차와 제도의 번잡함은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에 상응한 절차로의 반전을 가져올 수 있는 상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남측에서 보다 간소화된 통행 및 통관절차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남북관계의 선도적 역할의 증대와 관련하여 바람직함 출

현재 남북간 교류협력시 이루어졌던 남북통행시 남북 사이에 행해졌던 출입

절차의 편이성을 고려한 제도를 도입함 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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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간 통행 및 통관절차의 유의사항

l) 남북간 인원의 출입과 물품의 반출입의 경유, 남북출입시설을 경유하여 제3국

으로의 이동에 대한 보완규정 검토

.예컨대 북한 경유 외국인의 한국 입경, 북한경유 제3국 물품의 한국으로의

수입의 경우를 상정하면, 이는 남북간 인원과 물품의 통행 내지 반출입과

다른 출입국사무와 국가간 통관사무로 대응하는 방식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黎

.시기적으로 현행 남북간 인원의 통행과 물품의 반출입의 경우 남북간 주민과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임을 확인하여야 할 것임 출

2 ) 불법행위에 의한 통행 및 통관사항

.자칫 통행 및 통관절차의 간소화로 야기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책 마련

.통행 및 통관에 따른 불법행위 내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제도의 간소화에

의한 문제점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령에 따른 단호한 대처가

가능함.

- 남북간의 문제에 있어서 범죄행위 내지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은 사전 정보력과

대처능력에 해당하는 것임 출

- 통행 및 통관의 간소화가 이들 불법행위와 범죄행위를 불러온다는 우려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남북경협의 발전적 과정을 오해하는 것이라 할 것임
출

3 ) 행정사항

.행정서식의 간소화를 기하기 위하여 통행 및 통관시 필요되는 신고서의 국경

출입 및 무역제도에 기초한 양식을 개선함 출

.필요시 남북간 통행과 반출입에 대한 기본서식의 새로운 양식을 제시하여야 함 출

(3) 종합적인 입법상황 파악 및 조정

.현행 남북간 통행 및 통관에 관한 법령의 경우, 각종 법률과 해당 업무부처의

행정법규에 의해 다방면에서 규율되고 있는 실정임 출

.남북관계의 진전이라는 단계적 상황의 면면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업무

영역의 지평을 넓히려는 부처이기주의적인 대응은 남북통행 및 통관에 대한

번잡함과 엄격성에 의해 남북관계의 진전 보다 정체를 유도하고 있는 국면을

초래하고 있음
零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남북통행 및 통관업무에 있어 보다 종합적

이고 체계적인 조직구조와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이와 관련 통일부

중심의 남북통행 및 통관절차에 대한 법령의 체계적 수립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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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업무사항의 현실적인 대응규정으로 관세청 등이 행정고시 등을 통해

대처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들 규정들의 간소화방안의 적용을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

- 이들 규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 의해 통일부의 남북통행 및 통관업무의

총괄적 관리운영에 따른 업무이관 방향에 수반하여 남북통행 및 통관업무

방향을 검토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방법을 모색함 를

頂. 남북간 3통 제도개선의 향후 과제

o 2oo7 남북정상회담의 실천 이행

.남북간 3통문제의 제도개선은 새로운 남북경협의 성공을 위한 전제사항임을

인식하여 야 함 .

.남북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출입의 보장은 상호 신뢰를 확보하는 중요한 사안

이며, 남북관계의 안정성을 공고히 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에 필수적임 .

.남북관계의 특수한 사정을 기초로 하는 만큼 남북의 개선의지가 표명된 만큼

구체적인 대안의 마련에 관련 부처와 이해관계인의 대승적 차원에서의 접근

자세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임
출

o 북한의 3통문제 개선을 위한 적극적 대응자세 반영

.북한에 진출하는 우리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던 통신문제의 해결을

위한 북한의 자세변화는 개성공단을 비롯한 새로이 전개되는 남북경협사업의

성공을 가져오는 커다란 장애물을 제거하는 의미를 갖는 것임 찰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한 3통문제의 개선사항은 그간 남북간의 경협사업의

지지부진한 면을 제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대로 순조로운

진전을 이루게 되면 상당한 수준과 범위에서 3통문제를 개선하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9)

.새로운 경협사업의 추진을 위한 합의의 필요성이 증대함.lo): 합의를 위해서는

사안별로 구체적인 검토부분(공통제도 및 기술검토 등)이 많다는 점을 고려

하여야 함.ll)

9) 우리가 3통과 관련하여 북한에 제의하고 독려하여 왔던 개선책으로서 출입제도의 간소화 등에 대해 북한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3통문제의 개선을 위한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음. 남북간 합의가 성사되고 있는 만

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내법적인 대응방안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3통문제 개선을 위한 전

향적인 대응자세가 요청됨 .

lo) 예컨대 남북간 도로 및 철도운행에 대한 합의서(평양-개성고속도로 공동이용 및 개보수, 경의선 철도의 장기

이용), 남북한, 중국 철도운영자 3자간 협약도출(2oo8 베이징 올림적공동응원), 남북항공합의서 (서울-백두산

삼지연 직항로 취항) 등이 시급한 합의사항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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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북한의 3통문제의 개선유도(민족내부거래관계의 설정을 위한 제도개선)

.그간 남북간의 과제로 남아있던 통신을 비롯한 3통문제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남북간의 합의와 함께 우리의 국내범적 개선작업 (단기적 , 중장기적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會

.우리의 지속적 제도개선노력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제도개선을 이끌어내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임을 인식하여야 함.l2)

.무엇보다 남북관계의 특수성 (민족내부거래관계의 형성, 비무장지대의 통과 출

상호 상데방지역에 대한 공권력의 공백상태 유지 등)이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남북간 고유한 3통제도를 이끌어내야 함 準

o 3통제도의 개선을 위한 국내법적 대응

.남북의 출입, 상대방 지역에 대한 투자 등을 전제한 것으로 남북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국내 법제도의 개선이 뒤따라야 하는 것임 출

.선도적인 우리의 국내법제도의 개선은 북한의 변화유도를 가져올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라 할 것임
拏

.남북관계의 진전에 의한 팀제개선은 기존 남북교류협력법제의 정비 등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 3통문제에 대한 개선의 전기가 마련된 시점에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출

. 3통문제는 민족내부거래의 구체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안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차제에 민족내부거래의 전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燎

.대북 및 통일정책의 안정성 내지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 차기

정부에서의 정책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입법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찰

ll) 예를 들어 철도운행의 경우 철도시설의 표준화(속도, 전력, 신호, 통신, 터널, 교량, 궤도, 하역장비 등) 및 기

술의 공동개발에 대하여 또한 쳔도운임, 환적방법, 공동철도역, 경계 및 국경통과 등에 대한 합의를 필요로

함.

l2) 이 점에서 북한의 3통과 관련한 국내법적 제도에 대한 이해가 요청됨. 예컨대 북한의 체신법, 과학기술법 출

도로법, 철도범, 해운법 등의 동향과 내용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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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도라산 물류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 . 서론

o 남북한간 육로(경의선)로 물자를 효율적으로 수송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함으로써 남북한간 직교역사업을 확대하고 동북아 경제협력의 활성화

모색 필요

o 남북한 물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의 확충과 관리가

중요한 과제

o 남북한 육로 교류가 원활할 수 있는 남북접경 지역 내에 적정 규모의 남북간

물류지원센터를 조성.운영할 필요

o 남북경협 물자를 집적/ 보관/ 장치하는 물류지원센터(공용야드)를 남북출입

사무소(경의선) 지역에 'o7. 9월 완공 목표로 건설 중인바,이의 효을적인

관리.운영 방안 수립이 펼요

o 본 발표에서는 장.단기적 물동량 변화예측 및 물동량 변화에 따른 운영 零

관리주체 선정하고/ 남북출입사무소(경의선) 물류지원센터의 효을적인

운영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零

-수도권 내륙화물기지와 개성공단내 물류시설괴천 역할분담 및 경쟁력 제고 방안

- 물류지원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및 소요 자금 조달 및 운용 방안

- 물류지원센터의 합리적 .효을적 운영 .관리를 위한 법 .제도적 보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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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도라산물류센터 설치 의미와 현황

o clQ에 부속된 시설로서의 "공용야드"는 물류센터와는 이질적인 시설

이라고 할 수 있음 출

o 통관 고유의 기능 수행에도 불구하고 경의선 공용야드는 물류단지로서 일정

부문 종합적인 기능 등의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센터w라는

용어의 사용이 합리적일 것으로 봄.

o 남북교역은 현재 해상운송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나/ 북한 내 항만 시설

부족/ 노후화/ 운영미숙/ 과도한 물류비 소요 등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어

그 전환이 시급한 실정인 바f

보관.저장.분류.환적 등의 물류기능을 효을화하는 동시에 교통시설의

용량부족에 대웅할 수 있도록 남북교역로의 결절점에 물류시설 설치가

필요함.

o 향후 남북간의 철도가 연결.개통될 경우/ 물류비 절감을 위한 육상수송로의

이용이 주로 철도.도로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며/

통관/ 환적 등에 소요되는 시간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보관.환적 .분류

등의 물류시설이 소규모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물류지원센터가 필요

o 경의선 물류지원센터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대북 교역 및 투자기업 반.출입

물동량의 신속한 통관직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할 경를 그에따른공단의 경쟁력을

향싱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를

- 북한내의 물류지원시설 확충이 단기간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 내

부족시설을 보완하는 효과도 가짐출

o 경의선 물류지원센터는 현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1990.8.1 제정)에

의거 남북한 왕래시 출입 장소에서 심사받는 규정에 근거하여/ 총

328/181 m'(99/275평)/ 건축연면적은 19/227m'(5,龍6평)로 건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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麗.물류피원시설 설치.운영사례와 시사점

o 물류기지의 대표적인 국내사례로는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cD)를 들수 있음.

o 의왕 IcD는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의 철도수송/ 내륙통관/ 내륙운송/ 내륙

항만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화주에게 신속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물류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음출

- 부족한 항만시설의 보완과 육로를 이용한 화물운송을 철도수송으로 전환/

사회간접자본 부족으로 인한 물류난 해소 기능을 담당

o 참여업체는 (주)경인 IcD로부터 단지를 배정.임대받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주)경인 Ic醫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정보처리 등 지원.부대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출

o 운영방식은 임대/ 위탁/ 직영 등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출

- 컨테이너 야드 운영을 비롯하여/ 컨테이너작업장 및 관련 관리시설 운영

등 주요시설은 임대방식 /

- 컨테이너 정비/ 철도운송.하역/ 정비고 운영/ 경비/ 청소 등 부대시설 및

작업분야는 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

기타 공용야드와 주유소/ 게이트관리 등은 주)경인 Ic醫에서 직접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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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외국사례로 중국 심천항의 옌티엔컨데이너터미널를誇적은 l993년 흥콩의

H P H (Hutchison Port Holdings) 그룹과 선전 옌티엔항 그룹oTG)이 합자

계약을 맺고 설림된 후/ l994년 중반부터 운영

- H p H사 는 옌티엔 국제컨테이너 터비널 건설의 73%를 투자

o 홍콩/ 심천 두지역간 상설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조

- 한 쪽(주로 홍콩)에서 심사를 통과 받은 사람은 다른 쪽에서는 형식적인

심사만을 받음 를

- 개방시간은 각 06:30-22:30, 07:00-22:00, 07:00-20:00로서 사실상 개방형

- 홍콩인의 경우 I醫카드와 지문인식의 이중 장치를 통해 출입을 통제하고

무인자동출입심사제 도입

- 3% 정도 내외의 차량을 검색대상으로 분류하여 차량검사장에서 정밀

검색을 실시

o 엔티엔 종합보세 물류기지는 효율적인 운송시스템을 제공하는 최적의

장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철로/ 고속도로/ 심천 국제공항과도 인접해

있어 홍콩으로의 진입도 용이함.

o 편리한 세관통관을 위해 물류기지-자유무역구간/ 물류기지-수출처리지역간/

물류기지-물류창고 사이의 화물통관이 효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출

o 한편/ 물류기지는 일반적으로 관리주체를 별도로 두고 관리주체가 각 시설별

운영사를 선정하여 임대.관리하는 것이 추세

- 정부산하기관으로서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 a .

시설 내에 통관에 필요한 업체.기관이 모두 입주하고 있어 시설 내에서

통관과 관련한 절차와 관련/ One-stop 서비스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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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 수익원은 물류지지의 직접운영 및 간접운용수익으로 구분

- 직접운용수익: 야드 사용료/ 입출에 따른 컨테이너 상하역료/ 컨테이너보

관료/ cFs 임대료 등 터미널 운용수익 등으로 이는 주로 임대사업 형태를

통한 수익 형태

- 간접운용수익: 식당/ 정비시설운영/ 주유소/ 편의시설 둥 부대사업

o 경의선 물류지원센터는 공용야드로서 그 소유주체는 정부이며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여 그 활용가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으며 를

-궁극적으로 통일기여공간으로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되/그 운영은

상황 및 여건에 맞추어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 clQ기본 기능과 개성공단 본격개발 및 개성관광 활성화 등 남북물류확대에

대비하며/ TCR, TSR 등 유라시아 연결에 대비한 물류기지로서의 기능

財 . 경의선 물동량 변화 전망과 물류지원센터 관리.운영

o 경의선 물동량 변화는 2단계로 나누어 추정 가능

- 먼저 경의선 통과 예상 주요 물동량을 추정한 후/

- 경의선 물류지원센터 이용 물동량을 추정하는 방식을 채택

o 경의선 통과 예상 주요 물동량에는

o 개성공단 건설 및 생산제품의 반출입 물동량/

@ 남북관계개선 및 남북한 철도.도로연결에 따른 해상운송 교역량의 육상

운송 전환 물동량/

騷찰국횡단철도aa9/ 시베리아 횡단찰리罷晴 및유림행 물동량을고려하여야 할 것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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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공단 건설시 이에 따른 물동량도 고려할 수 있으나/ 아직은 사업계획이

확정적이지 못한 관계로 논의에서는 배제

o 개성공단개발은 수도권과 밀접한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향후 건설 계획에

따라 경의선 물동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이 될 것임출

o 남북한 물적교류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oo7 정상선언

(2007.10.4)과 총리회담(11.14-16)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출

o 경의선 철도연결에 따라 기존 대중국/ 대유럽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의

일부가 남북한을 통한 물동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큼零

- 경의선 철도연결은 2oo9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물동량 추정은 2olo년

부터 추정를

남북한 철도와 관련된 철도 컨테이너 물동량은 주로 동북3성을 비롯/

TsR을 이용한 대유럽 물동량을 들 수 있음 출

o 경의선 통과 물동량을 총괄하면 아레 도표와 같이 나타별 수 있음 營

< 표 l > 경의선 통과 물동량(총괄)

2008 | 2010

개성공단 j 천 톤 | 1/116 10,209

남북교역 l 천 톤 44 l 57 139 | 304

대중국 l천 T E u o l 25l 444 | 636

대유럽j U T E U | 0 97 | 122 | 140

천 톤 | 1/160 | 3/776 8,543 | 10/513

천 T E U | 0 | 348 566 | 776

o 계산과정은 생략

o 상기 추정에서 살펴볼 경우/ 2oo8년까지 경의선 물류지원센터를 통과하게

될 물동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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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I: 4/099톤/ 일(365일중 82일 공휴일 및 일요일 제외)/

- 2010\fl: 13,343톤/(일)3\ 1,230 TEU의 철도 컨데이너 화물

- 2015Ud: 30/187톤/(일)s[ 2,000 TEU의 철도 컨테이너 화물

- 2020Ud: 37/148톤/(일)3b- 2,742 TEU의 철도 컨테이너 화물이 될 것으로

예상됨.

o 7 다음 경의선 물류지원센터 이용 가능 물동량은 북한으로부터의 반입

물량 중 동식물 및 농산물 등이 주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 이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경의선 물류지원센터를 확실하게 이용할 동식물

및 농림수산물의 물동량은 거의 없거나극히 미미한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 출

o 경의선 물류지원센터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동량을 제시하면 아래

도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출

< 표 2 > 경의선 물류지원센터 이용 물동량(년간)

2008 t 2010 | 2015

개성공단 l 천 톤 | 223.2 743.8 | 1/680.8 2/041.8

남북교역 l 천 톤 l o.4 5.7 | 13.9

대중국j U.T E U | 0

대유럽j U.T E U | 0 9.7 | 12.2

천 톤 | 223.6 | 749.5 | 1,694.7 2,072.2

천 T E U | 0 | 34.8 | 56 . 6

o 개성공단 물동량 및 일반 교역량은

- 2oo8년: 79o톤/일/

- 2010Ud: 2/648톤/일

- 2015Ud: 5/988톤/일

- 2020U: 7/322톤/일로 예상됨 찰

o 반면/ 경의선물류지원센터 철도를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물동량은

2oo8년까지는 TcR/ 한-유럽 TsR의 개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물동량을 기대하기 어려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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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olo년: 123 TEU/ 일

- 2015U: 200 T E U / 일

- 2020Ud: 274 TEU/일 정도로 예상됨 출

o 경의선 물류지원센터 이용 가능성에 대한 현장에서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예상 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은

모두 사용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파악

- 다만/ 철도.도로의 자유왕래시 운송비용을 검토해서 물류비를 절감 가능성을

전제할 경우? 이용 의사를 표명

o s w o T 분석에 의하면 경의선물류지원센터는

- 남북관계 상황에 따른 물동량의 변수가 많은곳이며/ 북관계가 료게 호전됨으로써

개성공단의 개발 및 남북한 교류협력의 활성화 전망이 크게긍정적임(강점)

- 그러나 민족내부 거래 둥에 따른 세관검사가 간소화될 경우 컨데이너

상.하역의 필요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

(약점)

- T c R 및 TsR을 통한 중국 및 러시아/ 유럽 등 철도를 이용한 유라시아 수

출입이 이루어질 경우 국경역으로서 물동량이 많아 상하역 및 보관 둥의

수익모델이 가능(기회)

- 남북관계 경색 및 부정적 국제환경 조성과 운영업체가 관련 설비를 모두

투자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상존(위협)

o 총체적으로 보아 경의선 물류지원센터가 완공되어 운영이 가능한 2oo8년에도

북한측의 물류체계를 감안할 경우/ 개성공단 위주의 물동량에 그칠 것으로

보아 시설 초기물동량은 상당히 미흡할 것으로 예상됨 準

2-3년 정도의 기간 동안은 주로 통관 및 검역을 위한 일시 보관 등 국경

통과기능에 수반되는 일부 물류시설의 이용만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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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그러나 물류지원시설이 존재함은 물류시설의 기능을 공급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수요창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본 시설의 이용도가

신장.제고될 여지도 있을 것으로 평가됨 찰

- 이는 본 물류시설을 이용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 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 零

o 특히 장기적으로 교통접근성/ 배후공업지역 및 배후도시와의 접근성 등 전반적

여건에서 남북교역 대비/ 물류기지의 입지조건이 유리한 지역임 譽

v . 경의선 물류지원센터 관리.운영방안

l . 관리.운영 방식

o 물류지원센터에 대한 관리.운영방식은 크게 o정부의 직접 관리.운영 를

@정부의 간접 관리.운영/ @ 민 간 관리.운영 등의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국내 대부분의 공공 물류시설은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 상사법인 형태 또는 공사/ 공단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출

- 개발주체의 영향력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고려할 수 있음營

o 개발 주체의 직접 관리.운영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대규모 투자와 인력 및 관리.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어야 함.

o 그러나 조직의 경직성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비효율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며/ 이용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적합한 시설의 적시에 건설되기 어려운

점이 있음 출

o 개발주체의 간접관리 .운영에는 공공위탁 또는 민간기업과의 공동출자법인을

통한 간접 위탁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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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주체가 loo%의 피분을 가지는 별도법인을 설립/ 예를 들어 개발주체인

통일부가 특별목적의 공단을 설립/ 물류지원센터를 관리.운영하는 방법과

-개발주체가 일정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공사)의 형태로 간접 관리.운영하는

형태가 있음 출

o 경의선 물류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민간업자에게 의뢰할 경우/

- 첫째/ 시설구조물 건립까지는 개발주체인 정부가 담당하되/ 관리.운영을 위한

시설.장비 일체는 민간사업자가 투자.운영하는 형태로/ 이 경우 정부는 건물에

대한 임대수수료만 취득하거나r

- 둘째/ 관리.운영을 위한 일체의 시설.장비를 정부가 취득하여 민간업체에게

제공.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이 경우 일체의 관리.운영권 및 수익.비용

발생에 따르는 처분권은 정부인 개발주체가 가지는 대신/ 민간업체는 단지

운영에 따르는 순수 위탁수수료만 받는 형태로 대별할 수 있응출

o 종합적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운영이 민간부문에서 주도할 경우, 민간기업의

창의성 및 경영능력제고 및 서비스품질의 향상이라는 장점은 있지출

- 민간자본유치방식이 민간자본의 창의성/ 경영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날 경우 많은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음.

2 . 경의선 물류지원센터 합리적 관리.운영 방안

o 정부가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통일부 내 별도의 조직이 필요

일용직 및 기능직 형태로 채용하여 관리하거나 경비나 보안 등 일부 제한된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업체에 위임 가능

o 공공 또는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내부 방침에 의거 자율적으로 시행

하거나 선정된 특정 민간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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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시설 투자 및 운영경비 조달 관련

- 정부의 직접 및 민간위탁 운영 시에는 전액 정부예산으로 충당하고/ 이용료/

통관수수료 등으로부터 비용의 일부를 보전

o 위탁관리의 경우 시설 투자 및 운영경비 조달은운영기관의 예산으로 처리하되/

출입관리시설 운영에 따라발생하는 수익(통과대행료/ 출입관리시설이용료, 관련

부서운영비 분담금 를을비용으로 사용

o 경의선 물류지원센터 관리.운영주체 선정의 최적방안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경의선 물류지원센터 관리.운영 최적 방안을 마련/ 이를 지표화하는 방법을 적

용할 수 있음 聾

- o시설사용의 공공성/ @관리 .운영의 경제성 및 효율성/ @관리운영의 전문성

확보/ @관리 .운영을 위한 시설자금 조달의 용이성/ 신속성 등

o 항목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한 다음/ 관리.운영주체별로 점수화함 聾

o물류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이 민간사업자 선정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표준화된 평가 방법을 통해 선정

- 평가내용은 자금조달능력/ 운영계획/ 참여자의 적정성을 점수화하여 결정

-평가 및 선정의 객관성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련전문가로 r평가

위원회J 를 구성.운영

o 경의선 물류지원센터의 경우 비수익사업인 출입시설 운영에 따른 물류

통관.검역이 주기능이며/ 초기에는 개성공단을 주로 겨찰한 관리.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출

- 물류지원센터를 사용하는 기업이 대부분이 영세기업 및 임가공업체인 점

등을 감안할 경우/ 공익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임출

o 그러나 개발주체로서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물류지원센터의 운영을 감안

해야 할 것인 바/ 계속적인 공공성만을 주장할 수는 없음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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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능력 있는 민간기업이 개발주체와협력하여 최대한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차원에서 물류지원센터 관하운영의 틀을잡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출

- 능력 있는 기업을 통해 관리.운영을 위탁하고/ 초기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準

o 공익사업의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행정능률을 올리고 민간의 경영효을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간접운영형태/ 즉 공단이나 공사창설과 같은 별도 법인을

차선의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 향후 효을적이고 자생적인 물류기지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참여가 바람직한 형태가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o 따라서 정부주도의 사업추진은 현재의 대내적인 여건과 남북관계진전으

로 보아 그 역할을 축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찰

o 그림에도 불구하고 영업성과 수익성을 지향하는 민간업체의 성격流 초기 처리

물동량 저조로 참여를 신청하는 민간업체가 나타나지 많을 수 있을 경우를 상정

하여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음.

o 경의선 물류센터의 관리운영에 따르는 인센티브제를 만들어 제시함으로써

민간업체의 참여를 유도

3. 재원조달방안

o 부처별 소요시설은 경의선 물류지원센터 조성 차원에서 정부 부담으로

이루어질 것이나/ 이를 운영하기 위한 기자재의 경우/ 관리운영 주체부담이

될 가능성이 큼찰

o 하역관련 시설은 경의선 물류지원센터를 관리.운영할 주체의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 찰

o 경의선 물류지원센터 컨테이너 하역관련 시설을 전산 통제할 수 있는 운영

장비및모니터/ 컴퓨터의 도입및 기타 관리 및 편의시설에 대한 투자도 요구됨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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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하역장비를 포함/ 본 시설에 대한 투자는 관리운영업체에 의해 정확한

산출이 가능하나 대략 총 약 9o-95억 원 정도로 추정됨 출

o 물류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이 민간차원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를 담당하는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나 초기 집중투자에 따른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감안/ 중장기적인 수익모델이 정착되기까지는 정부의 자금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소요재원(인프라 구축 등)을 충당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營

o 7 외 조달 주체 측면에서 사업 특성에 맞는 재원조달 형태를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음 출

-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각 정부부처 예산이나 기금을 물류

지원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시설투자에 사용

- 정부단독 출연/ 정부.기업의 공동출자/ 해외기업의 자본참여를 비롯/

- 민간기금 형식의 남북물류기금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음 零

- 정부가 신용을 보강한 안정형 펀드를 모집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됫받침(예컨대 손실보전 등)하거나f 해당 펀드의 상장 등을 통하여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임출

頂. 경의선 물류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제도개선찰안

o 경의선 물류지원센터의 실제 이용에는 많은 제약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바r

이와 같은 물적.제도적 제약요인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o 물류자재의 단순 흐름을 중시하는 것보다는 출입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바/이를 위해서는 물류지원센터 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o 군 검문방법 개선 등을 통해 물류의 이용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4 1



- 현재 통일대교 남단에서 민간인통제구역의 출입자 통제가 이루어짐으로써

접근성에 큰 애로사항이 존재

o 통일대교 남단에서 국방상의 출입자 통제는 인정하되/ 관공서를 출입하는

수준으로 낮추어 사전에 명단 제출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없는 수준으로

전환한 후/ 차를 통일대교 남단의 출입통제를 해제하거나/ 통제구역 및

방식을 변경하여 출입관리시설로의 자유로운 방문을 허용함 를

- 통일대교 상의 군부대 검문장소를 북쪽으로 이동 또는 전용도로 확보 등을

통해 물류지원센터를 포함/ 경의선 출입시설에 대한 자유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o 접경지역 통과를 위한 시설 개방시간은 출입관리시설 및 물류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바/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 출

- 주간 통행 단위를 3o분에서 lo분 단위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출

-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전일(24시간)운영체계를 도입

- 이와 병행하여 물류의 통관절차가 High-Pass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류시스템의 자동화(I價ID) 시설의 북한 측 수용을 적극 권유

o 컨테이너의 장치보관 및 집화분류/ 다른 발생지와 목적지를 가진 소량화물

딘cL)을 컨테이너 단위의 FcL화물로 집약하여 운송상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o 부대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수익성 창출도를 제고

o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를 위해컨테이너 부지(c7f)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인하된

요율을 적용하고/ 운송사를 통해 일정량이 화물을 인입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o 수도권 북부지역 물류단지는 남북한 교류를 위한 거점/ 인천공항/ 인천항의

관문기능을 활용하고 경의선 철도의 대륙연계를 대비한 국제물류거점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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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된 접경지역의 보전.관리 .개발을 위한 지역거점 기능 등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개발

o 수도권 북부지역 물류시설과 r경의선 물류지원센터 J는 기능면에서 일부

중복될 가능성이 크며/ 시설에 대한 중복 투자도 우려되는 실정인 바/

- 수도권 북부 내륙화물기지는 수도권/ 경남권/ 중부권/ 경북권/ 호남권 및 북한

지역에 건설될 물류시설과 연계하고/

- 대북물류의 전진기지로서 유라시아를 통과하는 컨테이너화물을 처리하게 됨

으로써 동북아에 대한 물류지원기능을 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도시 및 공단지원기능 등을 제공하기 위한 창고/ 배송센터/ 가공 및 조립기능을

모두 갖춘 복합기능을 수행

o 반면/ 경의선 물류지원센터는 출입 및 검역을 위한 환적/ 일시보관 등 국경

통관에 수반되는 지원시설로의 기능을 주로 담당하되 /

- 지역내 단말 화물수송? 물류활동의 조직화.정보화 실현/ 제조.물류활동 지원/

개별기업단위로 조성이 어려운 물류시설의 이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물류환경을

개선하고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

o 초기 물동량의 불충분과 저수익성/ 남북관계의 진전 초기의 수익모델 정립의

어려움 등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가

차원의 대비가 요구됨 準

- 운영기관 선정 둥 관리운영방식을 조기 결정하는 한편를

- 물동량의 흐름보다는 출입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류지원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聾

o 남북한 출입에 대한 사항에 민족내부거래 기준을 적용/ 개성공단 지역을

입.출입하는 물적 왕래에 대해 우선 적용할 필요가 있음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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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남북관리구역내 통행과 관련 u N c의 통제 절차 및 조치의 간소화 및 완화를

위해 정부 당국자의 협상이 필요

o 정부가 남북출입관련 법.제도적 정비를 통해 개방형 입출입 환경 조성하고/

출입업무의 일괄처리를 통해 제출 서류의 간소화를 추진해야 할 것임營

o 개성공단 입.출입 절차 생략을 위한 남북간 합의서 체결하는 한편/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의 업무 운영의 표준화 및 남북출입관리사무소 독립직제

운영 및 남북출입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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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주제>

남북 열차 운행에 따른 철도 이용 활성화 방안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북한교통정보센터장

l. 서 론

o 남북철도연결사업은 최근 북한을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향후 실무적 차원의 구체화된 교류/ 협력이 예상됨 출

- 대내적)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lo.4 공동선언문// 남북 총리 회담

- 대외적) 북핵폐기의 단계적 추진에 관한 /lo.3 합의문/

o 제2차 정상회담에서의 철도관련 합의 이후/ 이를 더욱 구체화하기 위한

l차 남북총리회담('07.11.14-16)가 개최되었음 를

남북 총리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추진 차원에서 도로 및 철도분야 협력 의지를 재차 확인함 를

이번 회담에서 남북은 문산-봉동 화물열차 연내개통과 철도.도로 공동

이용을 위한 개보수 실현/ 개성공단 3통 문제 해결 진전 등의 사항을

구체화 시켰으며/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r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J 및

산하에 철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을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음 출

- 또한 남북철도 연결을 비롯한 교통인프라 협력사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총리급 회담의 정례화 등에 합의함으로써 제도적 측면에서의 협의

채널을 확보하였음 찰

o 대외적 측면

- '2.13' 합의 이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및 북미관계가 개선되는

추세임. 최근 개최된 6자회담 /lo.3 합의문/에서 북한은 "연내에 영변

주요 3개 핵시설의 불능화와 핵프로그램의 신고를 마친다"는 내용을

발표함. 이번 합의문을 통해 북한은 대외적으로 북핵폐기의 의지를 천명

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 및 확대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임출

북한 핵문제의 해결은 향후 남북공동선언의 안정적인 이행 차원에서

관건적 인 문제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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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히 이번 총리회담은 그동안 진행된 남북한 교통부문 협력사업을 한차원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즉/ 남북경협의 확대를

비롯해 남북 사회문화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한 일환에서 교통망 연결

및 운행 정상화/ 그리고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통행 출

통관 등의 출입절차 등에 상호간의 공감대를 확인하였음 출

o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의 진전국면을 적극 활웅하여 남북

열차운행의 절차 둥 철도이용과 관련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표 l >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주요내용(경협 및 교통 부문)

조 항 주 요 내 용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적극 추진
제3조

(경협) < 도로 및 철도분야 협력 )

o 'o8년부터 개성-평양 고속도로 .게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추친 금년중 현지조사

(2) 11.20-21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관련 실무접촉(개성)

(H) 11.28-29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관련 실무접촉(개성)
@ r경제공동위원회J 산하 r도로협력분과위J와 r철도협력분과위J 구성 .운영

< 개성공단 건설 )

o 개성공단 l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내에 완공, 'o8년안에 2단계 개발에 착수

* 근로인력 적기충원을 보장하를 근로인력 숙소건설에 협력/ 設월중 2단계 개발에 필

요한측량.지질조사 / 출퇴근 문제개선(개성공단과 개성정양간 고속도로 연릴 통근

열차이郵

@ 12.11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 개시/ 11.20-21 실무접촉에서 r남북사이의 열

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 J 채택

* l2월초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l차 회의 개최(개성)

@ 개성공단 통행 .통신 .통관 문제 개선조치 실시

- 통행 : 금년내 o7시-22시까지로 출입시간 화대/ 출입절차 간소화

- 통신 : 금년내 인터넷 .유무선 전화 서비스 시작, 금년내 통신센터 건설 착공

- 통관 :통관의 신속성과 과학성 보장을 위해 물자하차장 건설 추진

* l2월초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 실시(개성)

@ r경제공동위원회J 산하 r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J 구성 .운영

<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 .운영 )

@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부총리급) 구성, 12.4-6제i차 회의 개최(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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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남북철도 연결사업의 추이 및 특징

o 남북철도망 연결사업의 추이

- 남북한간 철도망 연결을 위한 남측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은 남북기본

합의서 합의 이전인 l985년부터 경의선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음. l985년에

경의선 단절구간의 실시설계/ l986년부터는 임진강 철교 하부보강공사를

하였음. l994년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용지

매입을 추진해 왔음. 또한 경원선 복원사업은 l99l년에 실시설계를/

l992년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고 사업대상 용지의 매입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였음. 이밖에 금강산선은 l999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동해북부선은 건설계획이 수립됨 출

- 본격적인 남북한간 철도연결사업은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ooo년의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철도(서울-신의주) 연결을 합의한 이후 급진전됨 準

이 중 경의선 남측구간 복원사업은 2ooo년 9월에 공사에 착공하여

2oo2년 4월부터는 도라산역까지 열차가 운행되었음. 2oo2년 9월 l8일

경의선 동해선 철도 .연결공사 착공식을 남북이 동시에 개최되었는데 /

남측에서 북측 구간의 자재 제공에 합의함 零

- 2oo3년/ 남북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연결 공사내용에 대하여 시설구조는

단선으로/ 철도 분계역은 비무장지대라는 특수성과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과

물자에 대한 원활한 clQ기능 수행 측면에서 비무장지대 밖 자기측

구간에 분계역을 설치하기로 합의. 분계역 간 철로는 남측의 디젤기관차

견인방식으로 하기로 하였음 출

- 2oo4년 4월에는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에 합의함

으로써 철도연결에 따른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 營

<표2> 남북연결철도 추진현황

구 분 구 간

문산-MDL(12km)
단선(27.3辰)

M D L개성(犯.3c)

제진-MDL(9km)
동해선 단선(27.5氣)

MDL온정 리(18.5km)

자료: 통일부/ <통일백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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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 단절구간 복원공사가 종료된 이후/ 2oo6년 5월에 열차시험운행이

추진되었으나/ 북측의 일방적인 중지 통보로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였음

하지만 금년 5월 l7일에 남북한 열차시험운행이 경의선과 동해선

양 노선에서 성사됨. 또한 lo월 2-4일에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려

남북 철도를 비롯해 도로/ 항공/ 항만 등 모든 운송수단을 망라한 협력

사업에 합의함. 특히 철도 부문에서 경의선(개성-신의주) 구간의 철도
공동이용 및 개보수에 합의함으로써 향후 남북 철도운행 정상화의 기반을

조성함.

<표3> 남북철도.도로언결의 추진 현황

찰 길 내 출 . 4 비고

1992.119 j r남북기본합의서J 체결철도도로연결 합의

2000.7.31 .경의선 철도연결합의 장관급회담(l차)

2000.9.18 .경의선 철도.도로 공사착공

2001.9.30 l문산~임진강역 간연장운행 실시

2001.12.31 l경의선 철도비무장지대 이남남측구간 공사완료

2002.4.5 l동해선 한& 도로연결 합의 특사 방북

2002.8.30 j동해선 임시도로는 2關2.ii월까지 완공하기로 합의 경추위(2차)

20019.17 j r자재 .장비제공에 관한합의서J 체결 실무협의회(l차)

2002.9.18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동시착공식

2002.12.31 .우리측 경의선 철도전구간공사완료

2003.1.4 l차량운행합의서 합의

2003.1.27 . r임시도로 통행을 위한군사적 잠정합의서J 채택 군사실무회담

2003.2.14 l동해선 임시도로 개통및금강산시범육로관광 실시

2003.6.14 l남북철도궤도연결행사 개최

2003.10.31 l우리측 경의선 도로전구간공사완료

2004.3.5 l올해안 경의선 .동해선 철도시험운행 합의 경추위(8차)

2004.4.10 l열차운행합의서 합의 실무협의회(4차)

2004.10월말 l남북경의선 .동해선 .포장공사 완료

2004.1Z1 l경의선 .동해선 도로본도로 이용개시

북측 기술진 대상 신호 .통신 .전력계통 기술설명회 개최
2005.2월

(동해선 :2.2-4, 경의선 :2.24-26)

2005.4.18 .철도 분계역사 등설계및기자재 제공에 관한합의서 체결 문서교환

2005.7.12 .올해안으로 철도개통식, io월경 열차시험운행과 도로개통식 추진합의 경추위(lo차)

2005.8.18-20 .경의선 방면공사실태 공동점검 실시

2005.8.23-25 l동해전 방면공사실태 공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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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월말 j우리측 동해선 철도본선궤도부설완료

열차시험운행 및 철도 .도로 개통문제에 대해 제l2차 경추위를 5월중에
2006.4.21-24 제l8차장관급회 담

개최하여 협의하기로 합의

2006.5.11-12 j5.25 경의선 .동해선 열차시험운행 실시합의 실무접촉(제l2차)

남북철도 .도로 실무접촉 북측단장(박정성) 명의로 "군사적 보장조치
2006.5.24

미비를 들어 열차시험운행 연기 통보

2006.6.3-6 경공업자재 지원문제와 열차시험운행의 연계로 시험운행 이행력 확보 제l2차 경추위

2006.10.9 북한 핵실험으로 철도자재 제공 및 기술지원 잠정 중단

2.l3 제5차 6자회담에서 r9.i9 공동성명J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에 합의
2007.2.15

함에 따라 제2o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 추진

제2o차 남북장관급회담,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데 따라 올해 상
2007.3.2

반기 안으로 열차 시험운행 실시" 발표

2007.5.17 남북열차시험운행

제2차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 가운데 교통 부문 합의사항 도출

- 문출봉동 간 화물열차 운행 시작

- 경의선 철도 공동이용 및 개보수

2007.10.2-4 l-개성-평양 간고속도로 공동이용 및개보수

- 해주항 개발, 민간선박 해주 직항로 이용

- 서을씨두산 직항로 개설

- 경의선 철도 통한 베이징 올림픽 공동응원

제l차 남북총리회담 합의

- 문산~봉동 화물열차 연내 개통
2007.11.14-16

- 철도.도로 공동이용을 위한 개보수 착수

- 개성공단 3통 문제 해결 진전

자료: 통일부 참조/ 재작성 출

o 남북철도 연결사업의 특징

- 남북 열차운행은 지난 l99o년대부터 논의된 사항이었으나 이를 추진

하기 위한 여건 마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음. 이는 크게 북한 핵

문제로 인한 북미관계의 난국 및 남북간 대화채널 및 사업 추진 동력의

부족에 기인하였음

- 북한 철도 부문의 지원을 둘러싸고 우리 정부의 정책적 일관성이 부족

하였음. 정권에 따라 북한 인프라 지원사업의 추진력에 기복이 있었음

아울러 북한 인프라 현대화 사업의 소요되는 비용적 측면의 문제 또한

사업의 추진력 확보에 장애 요인으로 부각됨

4 9



- 북한 교통 인프라 현대화에 대한 당국간 흑은 실무부처간 정례화된 협의

채널의 미비로 인해 사업의 추진력이 부족하였음 를

- 다만 최근에 이루어진 대내외적 여건의 진전은 남북 당국자간 인프라

협력사업을 급진전시키고 있음. 일례로 남북 당국간 합의에 의해 성사된

열차시험운행 이후/ 남북 정상회담에서 철도를 비롯한 교통 인프라 협력

사업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음. 또한 이번에 개최된 남북 총리급

회담에서는 상기 협력사업을 실무적 차원의 절차마련으로 체계화함 를

5 o



3 . 북한 열차 운행의 절차 및 방식

l) 열차 운행과 관계된 법제도

o "철도려객 및 화물수송규정w에 입각한 인적.물적 수송

- 본 규정은 북한에서 철도운수기관과 철도를 이용하는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 군부대 및 일반 주민들에게 적용됨 차

o 철도운행의 요건

- 철도본선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기관/ 기업소의 고정재산으로 등록된

기관차의 화차포함)에는 철도성에서 발급한 자격증과 호송원증을 가진 자
만이 탑승해야 함 출

- 철도운행을 할 경우/ /기관차와 화차의 관리운영규정/에 따라 운행승인을

받고 철도성과 철도본선운영에 관계된 계약을 맺어야 함雌

<표4> 철도운행 계약서의 주요사항

. 품종별 화물수송량

. 수송구간 및 기간

. 철도성이 지정한 화차의 화물량과 화차 반납기일 규정

. 화물 적재에 관한 규정

. 정해진 기일에 화물 미적재시/ 연체료 부관에 관한 규정

. 철도운수기관에 각종 사용료와 수리비 지급 규정

. 철도운수기관이 검사 필한 차량의 운행

. 열차 승무원 및 관계자의 경우/ 철도운수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과 호송원증의 확인

- 여객 및 화물운송은 위 규정과 함께 다음의 규정 및 그 세칙에 입각하여야 함.

2) 여객수송

o 여객수송의 계획

- "철도 려객수송은 려객들의 려행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봉사활동"

으로서 "려행하는 손넘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높여 그들의 안전하고 문화

적인 려행을 보장하여야M 함(동 규정 제2편 l장 l절 l8s)

5 1



- 철도성과 산하의 각 지방철도국(평양.함흥.개천.청진철도국)은 전년도 여객
수송실적에 입각해 분기별로 선별/ 구간별/ 형태별 여객운행표를 작성함

본 여객운행표에 따라 해당연도의 승차권 매수를 정함(좌석/ 입석권)

o 여객열차의 운행조직

- 철도성에서는 여객열차(급행여객열차/ 준급행여객열차/ 보통여객열차/ 통근

통학열차/ 관광열차/ 임시여객열차)와 혼합열차의 운행을 조직함

- 통근.통학 인원이 많은 도시 주변에는 해당 구간에 한해 객차 수와 운행

차량을 증편함. 또한 모내기와 추수기간/ 국가적 명절/ 방학 기간 등을

계기로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여객을 운송하기 위해 임시여객열차를 조직함 聾

- 철도성과 철도국의 여객사령원은 여객열차 관리규정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려객보고/ 제도를 시행함. /려객보고/는 열차의 기종역(起終驛)과
여객상태가 급변한 역에서 시행됨 출

<표6> '려객보호'

.년_월_일 제 렬차 _ 역에서

번호 보고내용 계획 실적

i l 객차편성

2 l 차탄인원수

3 l 손잔짐수

4 l 곽밤판매끼수

5 l 식당차식사판매끼수

6 l 객차기술상태

7 급수상태

8 조명상태

9 방송상태

l o 난방상태

l l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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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물수송

o 화물수송의 계획 및 계약

"철도화물수송은 철도운수기관의 기본임무"로서 "철도운수기관은 국방

공업과 인민경제발전/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동을 정해진 기간에 정확히

수송해야w 함(동 규정 제3편 l장 l절 l9l조)

- 국가계획위원회는 수송수요 및 수송능력 간의 균형이 맞도록 철도화물

수송계획을 수립하여 하위 단위에 지시함 출

<표7> 철도화물수송계획의 체계도

U

i

i

4) 국경통과열차 관련 절차

o 국경역 통과 화물의 검사 및 수송

- 국경역을 통과하는 화물은 해당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 출

- 국경역 통과 화물의 검사는 열차 출발 lo분 전에 마쳐야 함차

- 해당 검사기관은 철도 관계자의 참가 하에 화차봉인을 제거하고 검사

후에는 재봉인 하여 철도 부문으로 전달함 零

- 국경역 또는 항역에 외국에서 산적화물(山積貨物)로 들어온 것은 포장하지
많고 수송함 聲

- 국제철도화물수송협정에 따라 급행화물로 들어온 화물은 국경역에서 열차를

정해 철도국의 승인을 받아 수송함 雌

o 국경역 통과에 관한 절차는 아래 북.중 철도 출입처인 단동-신의주/ 만

포-집안/ 남양- 도문 등의 사례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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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국경통관절차에 관한 외국사례 조사

o 주요 국가간 철도를 통한 국경 통관절차의 주요 현안은 다음과 같음

l) 국경통과시 국가간 조정사항

o 열차 착발 취급의 주체

o 열차도착기록부의 기재사항

o 화차 또는 컨테이너 손상시 서류의 기록사항

o 화차 또는 컨테이너 유치거부의 기준

o 문제 발생시 화물통지기록서 재발행 여부 및 주체/ 조건

o 열차의 역 통과 및 화차.컨테이너의 지연에 관한 정보 획득 및 전할 장소

2) 국경통과절차

o 국경검문소 조사

o 화차 점검

o 서류 세관 제출

o 세관 절차

o 서류 역 사무실로 송부

o 기관차 교체 및 환적

o 국경 통과

< 표 8 > 국경통과 4 서류목록(긴시아 국경 진입 경우'

구분 주요 사항

. s G M s 화물운송장

. 반입등록서 (acceptance register)

. 품질 및 수량증명서

.부합증서 (certificate of conformity)

. 원산지증명 (origin certificate)
필요서류

. 통과신고서 (transit declaratio차 화물이 나호트카항 및 핫산, 자바이칼스극
목록

나우시키 둥 국경역을 경유하여 러시아에 도착할 때, 통과신고서는 s M G s

화물운송장의 두 번재 서식임 燎

.상품생산자명세(화물이 목록이 광범위할 경우)

. 송장

. 매매계약서(필수적 사항이 아니지만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

71Eb I'방사능 검사증

화물특성에 l.동식물 검사증
따른필요l. 위생검사증

-U S-S-I. 수입허가증(수입 허가 화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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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경통과절차의 개선 필요성

o 관세 및 국경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절차상의 효을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국가간에(국경통과 대상국) 적절한 국제관세협정의 준비와
체결이 필요함 출

- 이 협정은 동 절차의 모든 변수를 무시하고/ 전체노선에 대한 제안을 포함

해야 함.

4) 외국의 사례

(l) 폴란드-벨라루시 간(브레스트역) 국경통과 절차

o 궤간변경과 환적이 필요한 브레스트역에서의 조치사항

- 이를 토대로 상당수의 국경과 항구에 대해 이해당사국의 조정에 따라

유사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聾

<표9> 브레스트역에서의 환적 등 조치사항

조치사항 담당자

. 열차 도착(폴란드-) Zarechiza)
국경수비대/ 세관원

. 국경통과 및 통관절차

. 국경통과 및 통관절차 종료후 북부조차장까지 열차
폴란드 기관사

3 ..폴란드 기관사가 화물취급소에서 관계서류 전달 폴란드 운송대리 인

. 폴란드철도 대리인에 의한 서류취급 및 벨라루시
폴란드 운송대 리인

대리인에게 인계

5 l. 벨라루시 운송대리인의 도착열차 검사준비 벨라루시 운송대리 인

6 l.도착열차 검사 벨라루시 운송대리 인

7 l. 열차도착기록 번역

8 l. 화물운송장 번역

9 ..화물도착기록 및 화물운송장 취급 화물조차장 출납원

10 |- 'Brestintertranx' 대리인에 의한 서류취급 Brest inter tran x

ii j.세관의 서류취급

5 5



i2 ..도착열차 검사후 통제조치 sTc운영원

i3 j. 열차조선 준비 sTc운영원

犯 ..화물취급소로부터 북부조차장 sTc로 서류 인도 화물조차장 출남원

. 북부조차장 sTc에서의 서류취급 및 동서류의
sTc운영원

압축공기관에 의한 현장사무소 발송

i6 ..압축공기관메일에 의한 서류인수 및도착서류 취급 화물운송대리 점 출납원

. 화차환적 및 환적하는 동안 환적장 인수대표의
조차장 인수담당

.서류취급

. 조차장 사무실에서 관계서류를 신고접수담당 및
조차장 인수담당

.신고대의 인수대리인에게 이송

i9 j.신고대 서류검토 및 접수인에게 이송 신고접수담당

2o ..접수인 서류검토 신고접수담당

2i j. 최종서류 세관 인도 신고접수담당

22 ..세관원에 의한 서류취급 세관원

23 j. 세관으로부터 점수인에게 서류인도 신고접수담당

24 j.접수인에 의한서류보완(서류 i개당 o.2분 기준) 신고접수담당

25 ..환전후 화물배송 출납원에게 인수서류 이송 신고접수담당

26 ..화물배송출납원의 인수서류 검토 수령담당 배송출남원

27 j.화물배송출납원의 요금정산 검토 수령담당 배송출납원

28 ..화물운송대리점 출납원의 추가비용 징수 징수담당 배송출납원

29 j.화물배송 출납원의 서류전달 징수담당 배송출납원

3o j.화물배송 출납원의 배차관련 서류검토 배차담당 배송출납원

3i ..조차장 sTc로 서류 인도 배차담당 배송출납원

32 j.조차장 sTc에서의 서류 취급 조차장 s T c 운영담당

폴란드 및 민스크
33 .. 열차출발전 검사

운송대리 인

34 j. 기관사에게 서류 인도 조차장 s T c 운영담당

料 l.열차운행준비(브레스트-보스토니치) 기관사

36 .. 열차운행을 위한 본선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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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중 여객 및 화물수송

o 단동-신의주 간 철도

- 철로 출입처는 l955년 북.중 간 협정에 따라 양국 간 출입처로 활용되다가

l966년에 폐쇄된 후 l98l년에 재개통됨. 연간 물동량이 약 3oo만톤/ 출입국

인원은 약 2o만명 규모임. 단동철도역은 북쪽으로 심양 등 동변도 철도와

연결되어 있으며/ 남쪽으로는 평양-함흥-나진 전기철도의 출발점임. 화물

열차는 매일 2o회/ 여객열차는 매주 4회 운행하고 있음l3).

<표 lo> 단동-평양 열차 시각표

북경역 출발

단동역 도착(익일)

신의주역으로 출발

신의주역 도착(한국시각)

평양역으로 출발

평양역 도착

자료 김호성, 't淸천협 활성화를 위한한중협력 확대방안 천동지역 활용 방안중간 ",2007년 동북아 교인理화

국제포럼 및 학술대회 발표자료 참조 재작성 .

결과적으로 압록강 철교(연장 94om)를 통과하는데 6시간(07:40-14:20)이
소요. 이는 북한의 까다로운 세관검색과 통관절차에 기인함. 단동역은

북한과 러시아 열차가 출입하는 국제열차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clQ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실정임 출

- 문제점 및 시사점

. 열차운행에 대비하여 운송시간 및 운송거리를 배합한 화물요금 책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화물의 손.망실에 대한 책임이 모호함 導

. 운행시간 준수 등에 대해서도 철도 당국 간 협의 및 합의이행 수단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零

단동역에서 북한으로 들어간 화차의 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도 남북간 화물열차 운행 시에 유념하여 관련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l4). 북한 내부적으로 외국 화차의 반납기일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제데로 이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를

l3) 단동-평양 간 여객열차는 주4회(화,목,금,일) 운행하는데, 매일lo:3o에 단동역을 출발한다. 참고로 북경에서
출발한 열차(17:25)는 다음날 7:4洲) 단동역에 도착한다.

l4) 최근북한이 원조식량과 상품을 싣고 입국한 중국 화물 열차의 화차(貨不) l8oo대를 고철(古鐵)로 만들어 판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 영국 파이낸션타임스를차 2007.10.1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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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만포-집안 간 철도

만포-집안 지역은 l946년 l월부터 북한과의 화물운송을 시작하였으며 /

l954년부터는 정식으로 국제화물 출입처로 승인되었음. 화물통행량은

연간 2o만톤 정도이며/ 선박을 통한 수운 방식으로 북.중 간 인원왕래를

하였으나 l964년부터는 열차를 통해 인원왕래를 하였음 출

- 중국 집안에서 열차 l량을 북한 만포로 운송하기 위해 드는 총 비용은

중국 인민폐 기준으로 3/54l위엔(U 435,000원)임 . 여기에는 열차 운임과
인건비/ 철도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집안역에 화물을 세워둘

경우에는 l일 차판 체류비 명목으로 l2o위엔(U 15,000원)을 지불해야 함출

- 화물운송시간의 경우 대개 운송 접수된 화물은 24시간 이내에 목적지에

도달함.

5 . 남북 열차 운행의 활성화 방안

l) 하드웨어적 측면

o 남북철도망 연결

- 치l2차 남북정상회담 및 총리급 회담에서 합의한 부문을 중심으로 철도

연결 및 현대화 작업 추진

.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금년 l2월 실시 전망)

A 남북실무접촉을 통해 열차운행을 위한 절차 및 제도 확충 및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군사적 보장 조치 마련 계획임. 또한 판문역에 임시컨테

이너 야적장과 화물작업장을 설치 계획

.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A 현지조사를 연내 착수하고/ 철도 개보수를 위한 실무접촉과 도로 개보수를

위한 실무접촉을 통해 협의할 예정. 사업 추진체계로 경협공동위 산하에

r남북철도협력분과치원회J를 구성할 계획임. 또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2oo8년 베이징 올림픽 남북응원단의 경의선 이용을 위한 철도보수를 추진

할 예정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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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및 중국.러시아 등 유라시아 대륙 연계를 위한 철도망 건설 및

현대화 로드맵 구축

.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 철도연결 및 대륙과의 연계노선을 감안한 철도

현대화 계획 수립 및 관련국과의 협의가 필요함 출

2) 소프트웨어적 측면

(l) 추진기구

o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범부처적인 추진기구의 설치

- 교통/ 물류 사업의 타당성 분석/ 구체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확보와

집행/ 관련부처간(건설교통부/ 재정경제 부/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산자부/

해양수산부 등)의 이견 조정/ 북측과의 상시적인 대화 채널 구축 등을
위한 범부처적인 추진기구를 정부합동으로 설립하여야 함찰

- 범부처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청와대 정책실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 어야 함 구

(2) 법.제도

o 열차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2007.12 실시 전망)과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 r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 J

. r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J 구성 등

o 군사적 보장 조치 마련

국방장관회담(2007.11.27-29) 등을 통해 문산-봉동간 화물열차 운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 조치 마련 예정

- 본 회담을 통해 양측간의 상시적인 열차운행보장과 관련한 합의를 마련

해야 할 것임및

o 남북 통행.통신.통관 횟수의 확대 및 절차의 간소화

금번 남북 총리회담에서 개성공단의 남북 출입 횟수 및 절차를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함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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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평일 08:30-17:40간(동절기에는 09:00-17:00까지 하루 2l회)
편도 기준 하루 23회만 통행 가능하였음. 향후 입주기업 증가와 개성

관광 시작될 경우 통행인원 및 차량의 급증이 불가피하여 통행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출

<표 ll> 개성공단 통행 인원 및 차량 증가 추정치

구분 . | '07.1-1-@ J '08년말 l /卵린딸 l /抽린말

인원 l 446U | 1,400U | 2,784U | 3,720명

265U | 1/050U | 2,088U 2/79o대

자료: 통일부

- 구체적인 통행제도 개선방안은 l2월초 개최되는 실무접촉에서 협의 톨

확정할 계획임. 여기서는 통행시간 확대에 따른 통행 제도 운용 방안/

통행절차 간소화를 위한 남북 합의서 및 북측 법규 제 .개정 문제 등

협의할 계획임. 아울러/ 남측에 이미 설치 .운용되고 있는 무선인식

기술(RFID) 시스템을 북측에도 연계하여 설치하여 남북간 출입업무를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협의할 계획임 출

이처럼 도로 부문의 출입절차 개선 조치를 철도 부문 연결사업까지

적응할 수 있는 남북 통행절차의 재정립이 필요함. 이외에 통신l5).통관l6)의

경우에도 개성공단사업에서의 개선조치가 이루어진 바/ 해당 사항을

철도부문에도 일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를

(3) 다양한 재원조달방안의 모색

o 남북 교통 s o c 협력을 위해 경제협력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북측과

상시적으로 관련 사안의 추진을 정례화하는 등 제도적 측면의 기구

마련 및 운영 필요. 재원마련 방안의 경우/ 현재 남북협력기금만으로

해당 사업을 일괄 추진하기가 불가능함. 따라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l5) 이번총리회담에서 통신 확충과 관련금련내에 유선통신을 l만회선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개성공단 통신센터
를 착공하기로 합의하였음.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인터넷과 무선전화도 2oo8년부터 개성공단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합의함. 향후 통신 확충은 l2월초 실무접촉 및 통신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인터넷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보임. 개성공단 통신센터는 설계 등이 이미 완료되어 있는 만큼

통신사업자간 협의를 거쳐 착공이 가능할 전망임 .

l6) 통관절차 개선과 관련통관사업의 신속성과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한물자하차장 건설등을추진하기로 합의
함. 향후 통관 문제는 통관장을 겸한 물자하차장을 설치하여 곡측 세관원이 일일이 기업들을 돌아다니며 화

물검사를 하는 기존 방식을 서류검사를 기츠로 한 선별검사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임. 아울러 남측의 통
관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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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자금 조달/ 채권발행/ 투자편드 조성이나 북한 핵문제의 가시적

해결 등을 통한 대외 이미지 개선으로 외부로부터의 금읍 지원 등을

받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함차 營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의 강구/ 정부의

사업보증으로 인한 투자 위험도 상쇄시키는 방안 마련

(4) 기타

o 북한 철도 관계자 대상 기술교육 지원

o 남북한 철도용어 표준화 작업이 필요

l하 미국의 해외민간투자공사(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0理q는 정치.경제가 불안한 국가에 투
자 및 수출을 하는 미국기업에 금읍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부 산하조직임. 향후 6자회담 타결을 통해 북한

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될 경우, 본 기구로부터의 자금을 받은 미국기업의 대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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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주제-l>

문산.봉동간 화물열차 운행 검토(안)

임동호> 코레일 남북철도사업단 차장

口 운 행개요

o 남북총리회담('07.11.14-11.16, 서울)에서 문산.봉동간

'07.12.1K화)화물열차 운행 합의

o 운행구간 선구도

M D L
... 개성공단 .

1 !yv '*" Uwy .wv ww ' "f'" ~' " S

. 서 수

* 봉동역은 역사는 없으며< 선로주변 야적장만 있음

驪 열차운행 기본방향

o 사전..린 결수송

- 철도수송의 어려움(물류배송여건 열인 철도역과 집배송지 이격천

으로 개성공단 반.출입 물품의 개별 수송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 어
;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를 통하여 수송품목5 집배송지를

협의하여 일정주기에 따라 일괄 수송 추진

*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대표 : 깅기문) 중소기업중앙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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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수송량

개성공단 반 .출입 물량 중 약2oot 내외

개성공단 반입원.부자재(철차 금속등)및생산歌섬유) 의류>

금속 등)

口 열차운행 (안)

o 운행구간

. (제l안) 봉동- 문산(U 20km)간; 남북한 직통수송

- (제2안) 손하(개성) - 오봉(U lOOkm)간? 남북한 직통수송

* 남북간 실무접촉 결과 및국내 배송지 여건(위치)에 따라 최종 결정

o 열차조성 및 적재품목

기관차 l+컨테이너 화차l3U(26TEU)

* 개성공단 물동량 증대시 컨데이너 상하차 장비 반입 후 컨해이너화 추진

(우리측 -북측) : 개성공단 원 .부자재 수송

(북측 - 우리측) : 개성공단 생산물품 수송

o 운전방식 : <남북철도 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 방식 준용

폐색 : 연동폐색식 (도라산역 른판문역)

신호 : 수신호(도라산역 c 판문역)

통신 : 남북 분계역간 직접통신 (도라산역 고판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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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화물차량의 출입절차 및 화물송장

o '남북간 철도차량의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06.9.15 관세청)

준수

騷육로운송최사신고서 차찰화諒 - 價 철도차량 출발. 도착호고서 직성

(역初 - 騷 철도차량출발보고서 제출(역장) - 價 출발허기f 관初

* 철도용품목록> 승무원명부 및 승무원 휴대품 목록, 반입물품 적하목록 세관 제출

o 화물운송장

남북간 합의에 의한 화물운송장을 제정하거나 sNKs(국제화물

운송협정)에 의한 국제 운송장 활출 (* 漆誇출諸拏情 딘湯른i)

口 향후 추진계획

o 도라산-MDL(1.8km) 사전점검 시행 : l2월 초

* 사전점검 기시행(남북간 열차시험운행 대비) : '07.4.26-27(2일간)

o 수송물품 종류? 수량 등 세부사항 결정 : ll월 하순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5 및 현대아산(주)협의

o 화물운송에 대한 세부절차 협의(관세청) : ll월 중

o 남북간 실무접촉 및 현지실태 파악 협의(정부)

o 남북간 화물수송 기본계획 수립 : l2월 초/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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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주제-2>

분계역 운영방안 검토
(도라산역 운영중심으로)

임동호/ 코레일 남북철도사업단 차장

I . 기본 개편방향

口 문산봉동간 화물수천'07.1211)대비, 우리측 분계역에
대한 남북간 열차운행의 시 .종착 역할기능 부여

口 현재/ 일반역과 동일한 업무수행에서 탈피/ 남북간

철도운행에 필요한 인력/ 조직 및 운영체계 전환

口 남북철도 개통에 대비/ 실질적인 국경역 역할 정립

II.기본 개편방향

口 남북간 철도개통에 대비/ 분계역 조직체계로 전환

口 기존 그룹역 (보통역)에서 배제/ 남북간 화물수송
업무수행

i~ -\iE"~ U
口 도라산역 주요업무

트凉' 정부 長로
1

/ - " ,'.;,3i
|'.. . U===U'L==h'

여객안내
U - 3 U

f - --( &

그룹역총괄.. 도라산역 1

\ . -7 tai& 1

1

1 를를라-""ilU(8" U1

...
- U J U 를÷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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麗.도라산역 운영현황

口 연혁

o 2001. 4. 20 : 경의선 남북철도 연결사업 일환으로 착공

제l차 남북장관급회담f00.7.31)에서 합의된 경의선 철도연결을

위하여 통일부가 철도청에 위탁 건축

* 한국철도시설공단 출범('04.1기 전/철도청에서 수탁시행(시설현황 붙임#l)

- /문산-MDL(12Km) 철도연결 및 출입관리시설(C.I.Q) 사업

o 2002. 4 . 1 1 : 영업개시 (임진강역 란 도라산역/ 3.7km개를

o 2006. 7 . 1 : 서울지사 도라산 그룹역 지정

口 영업현황

열차운행 l i일 수입금/l일
직원(명 )

횟수/(i일) l승강인원 (입장권)

, l일 근무직원 : 3명
lo만원

(역장/역 무과장l,열 차
(@500*200매)

登그壟펄 운용원l)
l l 3 . 새바을 : 8회 < : 역구내관람료

* 서무l : 문산역 근무
. 회출 : 4회 .7s 방문객수

운용원 t 소속역 :문산,금촌
약l,ooo여명/일

3 l i 임진강, 월롱, 금릉

* 승차권발매 :없음(출발역에서 왕복승차권 구매)

口 시설물 관리

o 출입시설물(CI.Q)은 국유재산으로서 통일부에서 관리

o 출입시설 중 역무관련 시설을 국유재산 무상사용 수익

허가를 받고 사용 중

s 무상사용 수익 .친가 조건

燎사용기간 :2005.1.1-2007.12.31(별도사유 없는 출 3년마다 연部

鐘 허가내역 : 역무시설 l층/2층 일부(709.76 m'/ 215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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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세부개 편방향

口 기본방향 : 분계역 기능으로 전환

o 현행

o임진강역-도라산역간 운전취급; 여객안내 업무5 그룹역총괄T.

.일반역 .

" 3 ) - U - U ( U M U , #UU3 ol"1"M-E W \ .\
* 역(정거장) : '열차를 정차하고, 여객 또는 화물을 취급하는 장소t(운전규정

7Il3조)

o 남북간 열차운행에 따른 철도차량 출발 및 도착 신고(세관장) .

o 남북간 열차운행에 대한 각종 장표류 제 .개정 .국경역.

o 남북간 철도차량의 인계 .인수(북측) 등 1

* 남북간 분계역에서의 업무(화물)처리 절차 : (붙임#2)

圖 초기(l단계) : 남북간 화물수송 업무체계 전환

o 일반영 업업무H.......................늘 분계역 화물취급업무

. ir린및u ~ . ~ - .17U).!-a iKM U-S- \
1 ",.?1M--B....... 1

1 謬'a'ai()-g.ts?M ssH)

.' 3 1 理W W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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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분계역장 역할 강화

o 분계역장 지위

대외업무(통관검사, 수를 수행/ 북촉 분계역장과 역장회의

주관 (기본합외서 제3조) 및 이례사항 대처 등

최초로/ 남북간 철도면결구간 군사분계선상 역장으로서의

중요성/상해성 및 향친 대륙철도 진출을 고려한 원찰찰

업무수행을 감만 츠證一린4L로J린論9JLJ_료

o 분계역장 임무

Q 남북간 열차운행에 관한 실무협의(분계역장 회의 주관)

@ 화플수송에 대한 지천/ 감독

@ 차량 인수 -인계

@ 사고발생시 처리

騷 (일일)화물열차 운행계획 수렵 등

※ 보피L핀로.및로린漆f 5 p E L료료핀르

.'-' O 매븐기 국경역장회의 개천

- 準-朝국경결도협정(의정시) 점검 및 개선 조치사찰 검토

z 국제여객열차 빈좌석? 괴차 조성순시(번호) 결정

1 @ 국제화물열차 취급건수) 방델 및 젝화차 조성순서 (번료) 결정

1 @ 기록상위; 이례사항 발생 처리

騷 양국 철도직월 교류 시행(l년에 l번)

@ 운임 ,요금표 제/개정

'.,@ 차량인수 및 인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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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조직구성 건의(안)

o 남북업무의 특수성/ 국경역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

통합관리적이며/ 전문성 있는 인력배치

o /남북간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05.8발효)上 분계

역내 설치하도록 규정(제l조)한 /열차운행사무소/ 조직은

남북간 합의과정 및 열차운행 상황을 고려/ 추후 검토

o 책정 인원수(붙임#3)

과장 l 팀원 l 비고

근무형태 일근 .2찰알l 2차밀근

현 재 l 8 l l 3 l 4 , 서무l : 문산근무

초기(l단계 ) l l 4 . 8 ,+5명 중원

(): i일를무템裂 州 1 (2) | (6) T 운용과장(운전원) : :i;U)i

정착기(2단계) 11 15 1 1 1 4 10 1U+2명중원
(): i일를무및濯 1 (11) I 州 . (2) (8) l>운용과장(운전원) :.i-' I-li

* (차량인수도)북측 파견 요원(2명) : 기존 차량관리소에서 직원
파견하고/ 남북간 합의과정 및 열차운행사무소 조직편제시 고려

v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o 관련부서 업무협의 및 내부찰침 확정 : ll월

인력.예산 .업무분장 정립(기획조정본부)

역운영방안(여객사업본부 - 물류사업단)

* 내부방침 확정 후/ 건교부 등 관계부처 협의

o 도라산역 조직개편 및 인력 재배치 : ll월

인원선발 : 자질과 업무능력이 뛰어난 자 중 선발

인력운용 : 남북 및 대륙철도 전문 인력으로 양성

o 운영요원 사전 교육(OJT) : 12월 초

남북철도사업단/ 물류사업단 통일부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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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l :도라산역 시설현황)

o 건립배 경

제l차 남북장관급회담('00.7.料)에서 합의된 경의선 철도
연결사업의 일환으로 통일부에서 철도청에 위탁 건축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족('04.1.차전으로 철도청에서 수탁
시행

o 시설물현황

재산표시 :남북출입사를피cl.郵내 역무시설 l출2충 일부

(709.76m)
재산관리

B관련근거 :l.국유재산법 제24조(사용 .수익허가)
2. r경의전 철도 .도로 출입시설 건설사업 관련

업무 위.수탁 협약서 제l5s(재산처리)
(통일부장관-건교부장관 /04.6.30)J

3 . 를일부와 그소속기관직제J (대통령령 제l8l3l희

B관리현황 : 남북출입사무소(C.I.Q)내 철도역무 관련시설을
국유재산 무상사용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

중이며, 2005.1.1 철도공사 전환시 출자대상

에서 제외됨

* 허가기간 : '05.1.1-'07.12.31, 별도 사유 없는 한/ 3년

마다 연장)

주요시설 :역무실(1U-, 186.74m'), 수송원실(1%, 87.49m')
검수원실(lU-/ 42.22리/ 보안창피l-%-, 1298m')
선로반(1U-, 125.07m')/ 전기/통신/보안(2층/

255.26n0

B면적(m2) :바닥b16.272.67 (지하층 :7/230.86/ 1%- -.7/724.70, 2층
1/317.11)b

건축 -. 8,299.05

대지 : 41,469.69

흠지붕 : 3小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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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힙 력지원2부장 강왕귀 부장(wkkang@kt.co.kr)

A .4 4 o ............... _... . 7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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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부의 개성공단 조성

K T 개성지사
통신공글 개시

시템단지
캐성플찰 확증식 '05.12.린출.

인주계약(l5개)
'03,96.39

'04.06-1 4 ''05.03.16

한전 게성지사
천력공급 誇시

*諒誇.1 1.고7

'0'1.0'1.23 '04.12.15
f정공업지구법

발표(북한) l단계 loo만평 최초힙체 입주 : .

사업승인(를얼부) (리빙아트) ... : 4. .:.'.....
. .

'' .' ' ..' .LT:'.'1 .

. . . . . . . #
.÷.:;.. . '' ;. .'4

. .'.'..

@ 통신사업 추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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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I<T - 조선체신회사간 역할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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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T 조선체신회사
(인범단지 내 통신찰당) . 1 (A1 범단지 외 통신담찰) 1

it,.,.~j...'.f ,4;jf.) . 4 E , c..E 4 J i.& 4 o x 44 44 ~ 7 x24#*i4~4..if U SaUAUS:L& ?(*(va?U&Ua-sSwU.Uw.-,-(i.:(i-?MA tUUU"U:a'-U;U.Bt.UtUhUiAUSUU U\W&)i.; UU US .S : X

1 ...'

)l4 "
..

. o 게성전화국 통신설비 설치 및 운영

.o 북측구간 광케이블 구축

....
1

.o시범단지에 전화번호 국번호(63) 제공

1
1

l...

isl

차를신망 구성

7 M . i ?를}
찰중를신찰

.Q
.진하,

..:...

o[S!., Pa x 이崙린
군사글계流 s)

8 전화 이용체제
Y ? 一 一 7 T

* 誇注리.s'as.'i 료들誰燕.油.o3L를D.#3를 )

개성긍단 . 料성공던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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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북간 광케이블 연결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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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權 ;

農iK.f ?|g ,%.4 ' csE할諒望黑구를?y;?i /.i?.lil5.ll:i
i

문산전화국 개성전화국 漆諸H 變. . 개성공단

린 = 朧 i
(남측) (군사분계선) S"-5;I|

평양

.(화상상봉)

출문산 - 개성간 광케이블 편속

lBg,#aiaBBia6WBaBSit**ttWNil!*'iW*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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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 v

차추편정 위

U 서출 - 정양간 화상상봉 인결

4 "5C-UUS(, U

평양 lo게스

천÷# #
L.. /.. ////

匿E7 (?:인小사 는小.)

4 .'.;.". ... ; . 지방 7게초

ciU y"U,,,

(:in');s.t.'I)

崙國 」 爛 호理
M U S w s M w s a S & U S S (.".-a.인 긴,수 ;..l.찰구 .

)Bi,3.~.!sa.Kia3b-3 c)1 =i'..i;(] '?L U 친)

U'S'-s서 린인 K B . S

< El;ji

@ 문산 - 상봉장간 전송망 구성

문산전화국 헤화(시 내 .

1 5 5 M b p s

중앙전화

s.ss;z

남수원 광주 본촌 대전 대구 인천 인수 부간 춘천 K B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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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화상단말기 구성도

L.t~Y /.LL/T..

lLL 4LL1. #.T.

때트워크

화상기기

(확축 단발기 ) 4용찰리 pc (남측단말기)

8 화상상봉 운용에 따른 K T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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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晋업지구 雲 署단 緊신要讀 합의서 조기刻證

o 要단찰및와憲 워만 무선 및 인터및서비스 주가제看(2oo8년 에정)

J 해주항 개발, 남포.안변 조선협력단지 誕설과 관련 警신要급蒙제 컴토

Q 통신센터 건립

@ 통신망 구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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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북간 광케이블 단일루트구간 이원화

딘광케이블 이원화 구성

경의선 절도

군사분계선
3o( 절도맨畵

KT맨畵

절도맨畵 瞭
. .. ' .

K T맨畵
l l l l l l l l l 6 l y7;L;77;l77c;...‥........1計 f ' l....1...... 남방한계선

""" " j'HMJJWJJJj. yWMMHWa-U " ' U -;; ; U-

린 緩 호

.8 71l성 찰단 인터넷서t.i1스

tf(BU|Mii.('|BgP.1!l(U!,)ta!WRti=(Rlia,a.!1KtlBS)WM)-i.W

料성공찰 KTg신센터 군사雲계선 K T 를신

를料 인刻및.망

小l
.-7..

%c5sts5,"
' . . . . . . .'

I**w)*.)U'aUSUUaU!U,*:CU.UaUUySsUi)i|U

KT惡신센터 전시분계인 K T 문산

別설공및 일주憲刻

..i.../4 .4~; .4. .34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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